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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lear that issues related to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as well a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our corporate reality are subject to 
discussion that must be established. Therefore, starting from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ocused on the corporate control system to strengthe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can be considered as being 
developed as part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hat most of the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have been limited to 
research on the compliance officer, the control syste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so has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und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is is because the study of internal control systems centered on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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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 in relation to internal control system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 a 
position to believe that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reality conforms to the 
purpose of internal control in relation to corporate internal control. Therefore, 
this study began by reanalyzing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internal contro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ior resear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orkers about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o strengthen their social responsibility. Next, 
th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hich is the cor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both literature and empirical analysi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ve cases,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were reviewed at the same time.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was also employed to draw up and improve problems by comparing and 
reviewing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study compiled a questionnaire abou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ducted and analyzed surveys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o analyze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actual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first 
implied tha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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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losely related, indicating that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of practice of 
social responsibility was the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compliance offic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work and to complete an effective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enhance the practical role of compliance officer. Third,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internal control, more active compliance monitoring education 
should be activated. In order to activ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and the reporting system, 
and to find ways for effective compliance monitoring fun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s.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se empirical analyses, the need for legisla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he stipul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final responsibility about internal control of the board of 
directors were proposed as a measure to improve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nal control system.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ompliance officer committee,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compliance officer, realiz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compliance officer, and expanding the incentive system were proposed as a 
measure to legally improv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difficult to find a prior study that has been conducted in 
paralle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However, it is meaningful 
in this paper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was analyzed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ork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prior research result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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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의 부정과 관련된 분식회계는 물론이
고, 비자금 은닉과 축적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부
정에 따른 여파는 국가경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는 수준까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의 부정과 관련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은 주로 기업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나 그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책임
을 높이는 방안이 주류로 되어 왔다.1)

그러나 그러한 개인에 대한 책임가중이라는 대응방안은 기업의 부정과 관련된 사건
의 감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그로 인해 개인에 대한 책임가중이 아닌, 
기업 내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한 부정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유효성 제고를 주장하
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내부통제이다.2)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IMF 요구에 따라 도입되
었다. IMF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 손실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효
과적인 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증권거래법은 2009년 자
1) 조문기･김숙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1호, 2014, 

p.214.
2) 김강수(2012), “회사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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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는데, 그 이전의 법제에서 2003년 기업
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미국의 기업 회계관련법의 영향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기업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으로 칭함)에 따
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설되었다.3) 또한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금
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미국･EU 등과 함께 우리
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와 더불어 내부통제를 적극적으로 강화되
는 조치가 내려졌다.4)

한편,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2003년에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설되었고, 
2011년에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상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
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5)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이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
며, 업무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목표를 효율
적으로 달성하고 위험을 회피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의 위
법 및 부당행위(횡령, 배임 등) 또는 내부정책 및 절차의 고의적인 위반행위 뿐만 아
니라, 개인적인 부주의, 태만, 판단상의 착오 또는 불분명한 지시에 의해 야기된 문제
점들을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6) 하지만 최근시점인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
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라임사태는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라임사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로도 판단되
는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3) 김영록,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제도 중심
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

4) 정순섭,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금융법상 지위 -규제의 내부화･민영화의 관점에서”, 선진상사법률연
구, 통권 제49호, 2010, pp.93-94.

5) 고영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2-3.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도입은 로스쿨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간의 지배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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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노동,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한다. 그리고 환경적 건전성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
실히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 소비자 등(이하 ‘이해관계자’
라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을 요구함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는데, 실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7) 

이렇듯이 우리의 기업현실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이고 기업의 내부통
제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논의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
로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위한 
기업의 통제제도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1년의 개정상법을 통하여 준법통제기
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상법에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금융관련법에는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가, 외감법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각각 법제되어 오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지원인
이라는 특정인에 의해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법통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으
로 인하여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외
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그러하다. 즉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는 감사와 같
은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직위에 불과함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의 목적 중 재무보고목적과 관련
한 것으로 한정된 회계통제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기
업의 내부통제제도는 그 대상기업이 금융기관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기업

7) 조문기･김숙연(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1호,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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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그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인 준
법감시인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고,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그러하다.8) 

이처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
통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를 재분석하는 것

8)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로서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은 이근필, “내부통제제도로
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강수, “회사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병우,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연구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노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
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고영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석민,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이홍경, “준법감시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은행의 내부통제강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상 준법통제제도를 중
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영록,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제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태명･이재
춘, “준법감시인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제47호), 2016, 
pp.19-34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한편 그동안 연구되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책임과 기
업의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천미림･김창수, “CSR의 지속성이 CSR과 재무성과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3호, 2011, pp.351-374; 반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재무적 성과 간 비선형관련성에 관한 연구: U-형태의 관련성 분석을 중심으로”, 회계연구, 제18
권 제4호, 2013, pp.183-209; 임대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무성과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OUGHTOPIA, 제2권 제2호, 2013, pp.211-240; 장지인･최
헌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0, pp.633-
648; 전웅수･이경일･고세라･손성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CSR통제시스템이 사회적 책임성과
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2013, pp. 127-
149들이 있고,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인수･설유영･김철교,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가치 관련성”,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5호, 2012, pp.361-387; 김애현･유
재욱,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 가치 간의 관계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대한
경영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3, pp.219-240; 김영화, “기업의 사회적 공헌 비용이 기업 가치에 미
치는 영향”, 회계정보리뷰, 제18권, 2013, pp.21-33; 박정윤･옥영경, “기업의 KRX SRI Eco지수 편
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2013, pp.17-36; 이재목･김용,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35권, 2013, pp.27-55; 
한경희･이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따른 이익지속성과 기업가치”,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6호, 2013, pp.251-272; 박원･강내철, “회계투명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 가치의 관계
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3호, 2015, pp.21-49; 정우성, “기업의 CSR성과가 조세
전략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60권, 2015, pp.181-
206; 김정교･김혜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보비대칭과 내재자본비
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63권, 2015, pp.115-140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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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이론적 연구에 치중해 이루어져 왔고, 특히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양자 간의 관계를 병행하여 논의된 선행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물을 토대
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금융기관 종
사자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핵심인 준
법감시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체계를 갖추고 그 범위를 설정하였
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에 대한 비
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
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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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남･전북지역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고,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또한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채용하
였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문헌과 국내외 입법례에 관한 
문헌을 기초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를 고찰함과 동시에 
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채용하였다. 

다음으로 실증분석 연구로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
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실제 금융기관의 내
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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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일반론

제1절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

1. 사회적 책임의 의의

1)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용어는 1929년 세
계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기업규모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고, 196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9)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최소한 수준에서의 봉사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이를 뛰어넘어 기업의 경쟁
력 제고 및 이윤 창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착한 
소비 혹은 윤리적 소비가 이슈가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규모, 사업
영역 등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기업들에게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강화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10)

9) 김성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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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비교적 친숙하게 되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사회
에 대한 기여, 혹은 공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은 그 맥락
상 대체로 기업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기업 측의 입장은 CSR을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주주, 고객, 공급업자. 노동자,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동으로 본다.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나 윤리적 관행을 준수하며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12)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한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
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자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업규범을 정
하고 그러한 규범에 맞게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으로 정의하였
다.13)

Brown & Daci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조직의 활
동과 상태”로 규정하였다.14)

Mcwilliams and Siegel은 사회적 책임이란 “법에 의한 요구와 회사의 이익창출을 
넘어서 사회적인 선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기업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15)

10) 김만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동산 보유정책에 미치는 영향 -KEJI Index 및 SRI Index를 활용
하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

11)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CG 리뷰, 제61호, 2012, p.4.
12)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70.
13) Carroll, B. A.,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 1979, pp.497-505.
14) Brown, J. & Dacin, A., The Company and the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61(Jan), 1997, pp.68-84.
15) McWilliams, A. and D. Siege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Correlation or Misspecific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1, 2000,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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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위원회의(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lopment)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직원이나 그 자신의 삶의 질을 넘어 지
역사회 및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지속적 의지”라고 정의하였다.16)

유럽연합(EU)은 2001 Green Paper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자발
주의에 의거하여 사회 및 환경문제를 기업활동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것”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연구자로서 김만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
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
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
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
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7)

또한 조문기･김숙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
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
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18)

위의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
업과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면 <표 2-1>과 같다.

16) Lord Holme and Phil Watts, “Meeting Changing Expect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WBCSD Publication), 1999, p.3.

17) 김만두(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동산 보유정책에 미치는 영향 -KEJI Index 및 SRI Index
를 활용하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0.

18) 조문기･김숙연(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1
호,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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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  념
Friedman
(1970)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나 윤리적 관행을 준수하며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

Carroll
(1979)

기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자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
업규범을 정하고 그러한 규범에 맞게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

Brown & 
Dacin(1997)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조직의 활동과 상태
Mcwilliams 
& Siegel
(2000)

법에 의한 요구와 회사의 이익창출을 넘어서 사회적인 선을 위해서 나타나
게 되는 기업의 활동

WBCSD 직원이나 그 자신의 삶의 질을 넘어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지속적 의지

EU 기업이 자발주의에 의거하여 사회 및 환경문제를 기업활동과 이해관계자들
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것

김만두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
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이루는 것

조문기･
김숙연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
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본고에서의 
정의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이해 당
사자들 간에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

<표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2) 사회적 책임의 기능과 유형

현대 사회에 있어 기업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며, 영향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그에 비례하여 기업의 책임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회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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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문제들이 기업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회는 기업에 대하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의 사회적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
러한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는 행태로 인해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업의 사
회적 정당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
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1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
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기능과 책임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회적 책임의 기능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능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능과 기업 스스로의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20)

  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능
  기업의 주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기
업은 존속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영여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하는 소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고
객은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는 기업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19) 김만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동산 보유정책에 미치는 영향 -KEJI Index 및 SRI Index를 활용
하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4.

20) 곽관훈(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25권 제3
호,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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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적극적인 불매운동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도 기업의 구성원
이면서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부당한 대우
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노동쟁의행위를 통해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
니라 성숙된 시민의식, NGO의 활성화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한다는 사실은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
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
  기업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회사기관에 의한 내부통

제시스템과 자본, 채권시장, 경영자시장, 회사지배권 시장 및 법률, 행정의 규정이나 
규제 등에 의한 외부통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법률
에 의한 외부통제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는 그 자체만으로 심각
한 타격을 입게 되며, 사후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에는 사전적 측면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 갖는 중요한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하나가 바로 효과적
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란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업무수행자에 대한 
내부적 감시･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위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한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법률이나 시장에 의한 외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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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는 달리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기업 스스로가 가장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사회적 책임의 유형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형은 1991년에 Carroll이 제시한 경제적 책

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의 네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 Carroll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형과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기
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윤창출, 매출극대화, 비용최소화, 건전한 전략과 의사
결정 등 이러한 사회의 기업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기업은 사회의 경제주체로서 최적
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
는 것을 말한다. 

둘째,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은 관련 법 및 규정의 준수, 환경, 소비자, 근
로자, 부패 관련법의 준수 등 이러한 사회의 기업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기업은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나, 의문시 되는 
활동 금지,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 윤리적 리더쉽 등 이러한 사회의 기업에 대한 기대
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적 규정 외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여 기업의 이윤창출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은 좋은 기업시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지역사회, 교육, 건강, 휴먼 서비스 문화예술 등의 지원 등 이러한 사회의 기업
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기업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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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1991)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책임의 
유형 윤리학설 윤리원칙 사회적 기대 구체적 사례

경제적 
책임

윤리적
이기주의

자유방임주의
자기이익 극대화
적자생존 원칙

사회가 요구
기업이 요구
국가가 요구

이익극대화, 점유율 확대,
기술혁신, 경영전략, 

고용보장, 배당 극대화 등

법적 
책임 공리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사회가 의무화
뇌물방지, 공정거래,

담합금지, 상법･형법상 
책임, 각종 규제, 

행정지도 등

윤리적 
책임 의무론

보편적 의무
인권

지켜야 할 도리

사회가 기대
글로벌화의 약속

청렴도, 투명도 향상

투명거래, 인권존중, 
법정신, 신뢰, 안전, 

문화존중, 환경존중 등
자선적 
책임 정의론 사회적 약자의

최대복지
사회가 희망
국민이 원함

기부, 자선사업, 지역공헌, 
헌금, 자원봉사 등

출처: 양천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과 법 
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0-17-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p.64에서 재인용.

이러한 Carroll(1991)의 모형은 이후 여러 학자에 의해 변형, 확장되었는데, 기업, 
이해관계자, 사회를 기준으로 사회적 책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 윤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정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적 책무는 기업의 사회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 및 행
동을 수행할 책무로 기업이 사회에 대해 지니는 책무를 말한다. 둘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는 사회는 분석단위로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며, 기업은 조

21) C. J. Carroll(199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Society”, Vol. 38. No. 2, 
pp.26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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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들에게만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셋째, 윤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책무와 상관없이 기업의 행위가 윤리적, 규범적 바탕에서 제한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윤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평등, 자유, 공명정대 등을 증진시키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경영과정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단지 사회에 대한 대응 또는 응답(corporate social responsiveness)으로
서 수동적인 기업 중심적 관점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하는지, 
어떠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지니고 활동을 펼치는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이 존재하며, 이들 유형에 따른 다양한 의견 및 관점이 존재한다.22)

그 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
저 Maignan & Ferrell은 사회적 책임의 유형을 사회적 책무, 주주 책무, 윤리, 경영과
정을,23) David, Kline & Dai는 도덕적･윤리적 활동, 자선적 활동, 관계적 활동을,24) 
Verschoor는 고용, 사회, 제품품질, 환경보호 등25)을 제시하였다.

3) 사회적 책임의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두 가지의 측
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26) 

22) 김성욱, “금융기관의 사회적책임과 기업명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16-17.

23) Maignan, I., & Ferrell, O. 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arketing: an integrative 
framework. Th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2(1), 2004, pp.3-19.

24) David, P., Kline, S., & Dai, 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corporate identity, and 
purchase intention: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7(3), 2005, 
pp.291-313.

25) Verschoor, C. C., Consumers consider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rategic Finance, 88(2), 2006, pp.20-22.

26) 손성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4-17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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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네 가지의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의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
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를 갖게 됨으로써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가져옴으로써 기업경영 기반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27)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회의 형평성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 복지나 사회사업 등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업과 사
회 모두에게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
업이 윤리적인 활동을 하면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 비용이나 복구비용 등의 지출이 필
요 없게 될 것이다. 악화가 악화를 부르는 반복적 행위가 사라진다면 효율의 측면에서
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 이익을 사회에 나누어 줌으로써 이익과 나눔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기
업의 이익에만 치우친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 교육, 복지에 공헌하는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다른 차원의 기업경영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수행하면 실제적인 매출증가, 비용절감, 위험감소 등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이 매출증가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살펴보면, 기술에 대한 기업 간 격차가 점
차 좁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품질이 같은 유형적 가치요소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등 무형적 가치요소 또한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
음을 알 수 있다.28)

27) 김성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서울: 청람, 2012, p.12.
28) 김성택, 전게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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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부정적 효과를 역설한 대표적 학자인 Freedman(1970)이 주

장하는 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 Freedman(1970)의 주장의 요지는 기
업은 단 하나의 책임, 즉 경제적 성과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당연히 주주들의 몫이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자는 단
지 주주들로부터 전권을 일임 받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
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맺는 계약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므로 각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이들
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다. 즉, 경영자와 노동자들은 
임금을 통해서, 지역사회는 세금을 통해, 기업 관련 하청업체는 공급가격을 통해 보상
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을 뺀 나머지가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결정에 의한 사회공헌행위는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으로 필요하다면 세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30)

4) 사회적 책임활동의 측정

(1) 국제적 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국제적 지표는 일반적으

로 거론되는 ISO26000, UN글로벌콤팩트 10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SO26000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국제표준기구 ISO(2011)는 ISO2600031)

29) 김성택, 상게서, pp.18-20.
30) Fre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nazine(September 13): pp.122-126.
31)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세계적인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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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ISO26000은 모든 형태의 조직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개념, 용어와 정의, 사회적 책임의 배경, 흐름과 특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원칙 및 실행지침, 사회적 책임의 주된 목적 및 이슈, 조직 내에
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지침 등, 이해관계자의 정의 및 역할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32)

ISO26000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며, 이를 위해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준
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ISO26000의 제시를 통해 
기업을 비롯한 조직들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법률적, 문화적, 정
치적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다.33)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원칙과 인식, 핵심주제와 쟁점,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형성 초기 당시 기업조직
에 초점을 맞춘 자선활동에 제한된 측면이 있으나, ISO26000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조직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하는 시대적 요구
와 사회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 사회적 책임으로 
명명하였다. 

ISO26000의 기본 7개 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존
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이다. 따라서 기업은 건강한 복지를 포
함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해야 하
며, 적용 가능한 법 준수 및 국제행동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 전반에 통합 및 
사회적 책임 이슈의 관계를 생활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32) ISO, Discovering ISO26000, p.3.
33) ISO, Discovering ISO2600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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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6000의 7가지 핵심주제와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이다. 이것은 조직의 목표를 이루

기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 체계를 의미하며, 조직 지배구조는 조직의 환경에 따라 변하
게 되므로 의사결정과 실행 시 ‘사회책임의 7가지 원칙’을 지키고 ‘사회책임 실행 지
침’에 따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인권(Human rights)이다. 기본적으로 UN이 제정한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세계 인권선언문(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과 관련하여 ILO는 종업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집회
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
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셋째, 노동관행(Labour practices)이다. 노동관행은 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
에 대한 정책과 실행에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직에 직접 고용된 종
업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의하여 대신 고용된 종업원까지 포함한다.

넷째, 환경(The environment)이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그 실행은 항시 환경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행위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공해방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그리
고 자연 환경보호가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

다섯째, 공정운영 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이다. 공정운영 관행이란 기업이 
다른 조직과 연관을 가질 때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다. 공정운영 관행에서는 반부
패, 공정경쟁,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재산권 존중을 포함한다.

여섯째, 소비자 이슈(Consumer issues)이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한 소비자에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제공, 그리고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설계고려, 정보제공, 그리고 고객 지원과 자발적 회수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
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항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
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이 고객
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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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원칙 37개 주요쟁점

조직 지배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

- 조직 지배구조 개선(Organizational Governance Improvement)
  •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 투명한 기업경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인권
(Human rights)

- 실사(due diligence)
- 인권위기 상황(human rights crisis situation)
- 공모회피(avoidance of complicity)
- 고충처리(resolving grievances)
- 차별과 취약집단(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 시민권과 정치권(civil and political rights)
-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일곱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이다. 기
업은 지역사회의 빈곤을 없애고 사회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은 지역사회 참여, 
고용증진, 기술 개발, 부와 수입의 증가, 교육과 문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ISO26000의 7가지 핵심주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법규준수
는 ISO26000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자 사회적 책임 중 하나의 필수적인 부분
으로 인식되어 법규준수 이상의 것을 지향한다. ISO26000에서는 법규준수, 자선활동
을 넘어 인권, 노동 관행, 공정운영 관행, 환경, 소비자 보호, 반부패 등의 분야로 확대
하고 있다.34)

지금까지 ISO26000이 제시한 7개 원칙과 37개 주요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ISO26000 7개 원칙과 37개 주요쟁점

34)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UN글로벌콤팩트, “인권 경영의 이해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2010,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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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
(Labour 

practices)

- 고용과 고용관계(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
- 근로조건(conditions of work) 
-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at work)
- 직장에서의 인적개발과 훈련(human development and training in 
   the workplace)

환경
(The 

environment)

- 오염방지(protection of pollution)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sustainable resource use)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ion)
- 환경, 생물 다양성 보호와 자연서식지 복구(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restoration of natural habitats)

공정운영 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s)

- 부패방지(anti-corruption)
- 책임 있는 정치참여(responsible political participation)
-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증진(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value chain)
- 재산권 존중(respect for property rights)

소비자 이슈
(Consumer 

issues)

- 공정 마케팅, 사실에 바탕을 둔 편견 없는 정보 및 계약관행(fair 
marketing, factual and unbiased information and fair contractual 
practices)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호(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
-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해결(consumer service, support, 

and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services)
- 교육과 인식(education and awareness)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 교육과 문화(education and culture)
- 고용창출과 기술개발(employment creation and skills development)
- 기술개발과 접근성(technology development and access)
- 부와 소득 창출(wealth and income creation)
- 보건(health)
-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출처: ISO, Discovering ISO2600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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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N글로벌콤팩트 10원칙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기업이 UN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
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UN은 인간의 기본권보
장을 위한 각종 규범을 제정해 왔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글로벌콤팩트’를 1999년 제창하였다.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의 4개 분야에 걸친 10개 원칙은 <표 2-4>와 같다.35)

<표 2-4> UN글로벌콤팩트 10개 원칙
4개 분야 10개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

노동기준

원칙 3. 기업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자유와 권리의 효
과적인 인식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노동을 배제해야만 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 또는 업무의 차별을 배제시켜야 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인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증진시키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한 가격 청구 및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
응해야 한다.

  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5) www.unglobalcomp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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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뇌물방지와 소비자
이익보호 등을 추가하여 2000년 개정되었다. 다국적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36)

① 개념 및 원칙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동권고이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관된 우수 관행의 원칙 및 기준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는 자발적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대우에 차별을 두도록 하는데 있지 않으며 모든 기업을 위한 모범 관행을 반영하
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기업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이 관련 있는 경우라
면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기업 행동에 대해 같은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된다. 

② 일반정책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기존 정책을 완전히 고려하고 다른 이해관

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11개 조항의 이행항목 제시, 지속가능개발, 인
권존중, 지역사회역량강화, 인적자원 양성, 모범적 기업지배구조 등).

③ 정보공개 의무 
다국적 기업들은 그 기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정기적이며 신

뢰성 있고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정보공
개, 회계, 감사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회사의 재무 및 운영 결과, 회사 목
표, 주요 대주주 지분 소유 및 의결권, 이사회 구성원 및 핵심 임원과 해당인들의 보
수, 예측 가능한 주요 위험 요인, 종업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관한 중대 현안, 지배
구조 및 정책). 
36)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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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 및 노사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

본 틀 내에서 근로자 권리 존중, 아동 노동근절, 강제 노동 근절, 차별방지, 단체협약
지원, 현지인력채용 및 훈련 등을 이행한다.

⑤ 환경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진출국의 법, 규제, 행정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또한 관련 국제 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과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
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광의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보편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유
지, 목표설정, 목표의 진척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모든 과정평가, 교육훈련 등).

⑥ 뇌물방지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뇌물

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이익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뇌물이나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청탁을 받
거나 기대를 받아서도 안된다(투명성 강화, 징계절차, 불법적 정치기부방지 등).

⑦ 소비자이익
소비자를 대함에 있어 다국적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관행에 따라 행동

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다(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준 충족,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처리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⑧ 과학 및 기술
기업 활동이 영업 중인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에 상응하며 적절한 경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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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국가 혁신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대 등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및 노하우의 이
전,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대 등).

⑨ 경쟁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제의 기본 틀 내에서 경쟁적인 방식으로 활

동한다(가격 고정, 담합 입찰, 산출량 제한 또는 쿼터 설정 또는 고객, 공급업체, 영역 
또는 거래선 할당에 의해 시장을 분배 또는 분할 금지). 

⑩ 조세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의 조세 부담액을 적시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 중인 모든 국가의 세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자구(字句)와 정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최
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관련 당국에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될 정확한 
세액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가격결정 관행을 정상가 원칙에 맞추
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조세법규 준수 등). 

(2) 국내적 지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수준을 가늠하는 평가측정치(지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
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경제정의
기업상 수상기업 선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공정거래질서와 기업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 둘째는 재테크와 불건전 지출
을 지양하여 본업에 충실하는 기업, 셋째는 산업공해 예방과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기
업, 넷째는 창의와 기업가정신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기업, 다섯째는 종업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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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복지증진과 산재를 방지하며 노사화합을 이루는 기업, 여섯째는 기업정보를 성
실히 공개하며 고객만족에 힘쓰는 기업, 일곱째는 사회복지･문화･지역사회지원 등 사
회공동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 여덟째는 기업주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경
영을 전문화하는 기업, 아홉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
는 기업, 열 번째 효율적 고용증대와 국제화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 그것이
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경제정의연구소는 좋은 사회적기업상 평가항목으로 공익
적 가치, 윤리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매년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경실련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지
표 내용과 관련하여, 경실련의 좋은 사회적기업상 수상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평가항
목에 대한 구성내용을 표로 간추려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 평가항목의 구성
3개 항목 내  용

공익적 가치(45) - 사회적기업의 본연의 목적 달성
  (지역사회공헌,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윤리적 가치(35) -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경영, 투명경영, 준법경영, 환경
   경영 실천

경제적 가치(20) -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 재무 및 성장성, 계획

  가) <표 2-5>의 공익적 가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에 사회서비

스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통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지표 대비 공익적 가치 비중을 크게 두었다. 공익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이 포함된 사회공헌,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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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만족 등 2개의 세부항목으로 다시 구분시키고 있다.

  나) <표 2-5>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가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필수적인 
경영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 또한 일반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그보다 더욱 윤리적 가치를 위
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과 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기업이 많아 투명하고 준법적이며,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겠다.

윤리적 가치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평가 지표로 구성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사회적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습득이 가능한 선에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다) <표 2-5>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사회적 기업

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
하는데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중시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경
제적 성과는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 척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의 점수 비중을 20점으로 낮추고, 
지표는 경영성과, 지속가능성 부문으로 나누며, 해당 세부 지표는 일반기업에서 재무
적인 성과를 평가할 때 쓰는 재무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경영성과는 주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부분을 평가하는데, 실질적
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악화, 영업이익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른 지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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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비중을 낮추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미래비전
으로 구성하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논의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법 준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제도는 기업
이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 준수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역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법 준수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을 맺고, 또 기업지배구
조 개선은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데 제도적 기초가 되므로, 결국 법 준수프로그램과 기
업지배구조 개선 및 윤리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기업에서 법 
준수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윤리경영을 실현하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행되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법 준수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대내적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을 
이룬다. 즉 기업은 법 준수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
회적 책임의 한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법 준수프로그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종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점에서 볼 때, 법 준수프로그램이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
지 않다.3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동일하지는 않다. 즉 기업의 사
37) 양천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과 법 준수 프로그

램(CP)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0-17-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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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을 일반규정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기업의 영리활
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폐해를 개
선해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38)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시키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 애매하여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
을 묻기 어렵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경영자의 재량권의 확
대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한다.39)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관련 법률,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소비자보호와 관련
한 법률, 환경정책과 관련한 법률 등 다양한 개별 법률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기 여러 법률로 개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중복 혹은 충돌적인 규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적 책무40)임을 정립하는 근본적 선언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가칭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국가사회책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무 관청을 설치하여 체
계적인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41)

38) 안동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입법론”, 국제항공우주법 및 상사법의 諸 문제, 1994, p.455.
39)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조, 제25권 제11호, 1976. 11, 35면. 안동섭,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상법적 규제”, 단국대논문집, 제11호, 1977, p.215.
40) “사회적 책임이 국가적 책무”에 대한 이유의 주장 중 기존에는 ‘국가는 기업이 기업활동의 핵심가치

인 이윤창출을 위한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여 주고, 기업
이 보다 많은 이윤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환경개선, 사기진
작 등에 노력해야 하는 것’ 이었으나,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개
념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그 책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다.

41) 정운용, 전게논문,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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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의 의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실정법의 준수, 윤리･도덕규범의 준수, 일반 사회규
범의 준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실정법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국가가 기업을 규제
하고 조종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실정법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는 의미를 갖는
다. 이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국가법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
인 자율규제모델, 즉 탈규제모델을 옹호하는 진영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아직 관련 실정법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즉 ‘규제의 공백’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내부규범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런 한에서는 자율규제모델과 상응하는 점도 없지는 않
다.

둘째, 윤리･도덕규범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사회가 해당 
기업에게 요청하는 윤리･도덕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예를 들
어, 일정한 대기업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윤리규범
에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윤리･도덕규범을 준수하
는 것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인 동시에 해당 기업에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반 사회규범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윤리･도덕규
범이나 실정법규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일반 사회규범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여기에는 기업이 경영혁신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한 내부적 규범들
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된다.42)

42) 양천수. 전게논문,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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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으로 규제하려는 입장과 개별적
인 규정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반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

는 대체로 상법에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상법상 주
식회사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성격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 이
사가 수행해야 하는 경영 의사결정 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를 들 수가 있다. 하지
만, 관련 상법규정에는 ‘주주 및 채권자, 지역주민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와 같은 문구
가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규정은 존재하
지 아니 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법 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한다.43) 

(2) 반대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상법상 도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순수한 이익단체라는 회사의 본질
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이 수용하였을 경우에, 자칫하면 
회사법의 사법상 구조를 점차 공익적 성격으로 바꾸어 변색시켜 갈 것이며, 결과적으
로 회사의 영리성을 제어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

43) 송호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적 구현”,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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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기업윤리의 문제이지 법률적 문
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937년 독일 주식 법 제70조 제1항이 나치스독일 하에서도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
적 규정을 상법에 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법에서 권리자 
없는 의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사회적 책임의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일반대
중, 지역사회 등 너무 막연한 집단이어서 현실적인 권리자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그 내
용을 계수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경영자
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 규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소결(사견)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에 대해서 그동안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 등의 구호와 함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관한 이행을 강제하는 관련 법
령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44)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찬성론과 일반규정을 신설할 경우 회사 본질에 반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연도 말 자
산총액1,000억 이상의 기업에 까지 확대하여 ‘주주 및 채권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법 내에 기업 본연의 활동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어야 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44)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ISO26000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11,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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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사회의 상호번영 조건을 확보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고 체계적인 실현이 보장되
지 않을 경우에는 말뿐인 구호에 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단순한 홍보수단
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게 될 위험도 있다.45)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원칙을 도입하는 경우 3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
질 수 있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빠른 시
간 내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계속기업의 관점이 회
사법에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회사법의 경우 계속기업의 관점이 크게 고려되
지 않고 있는데,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회사법상 도입되는 경우 기업가
치 평가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기업의 관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기업규제 방안으로서 작동될 수 있다.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최우선적으로 기업의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화는 곧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
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6)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점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의 도입을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식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상법상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
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경영진의 책임
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나, 일본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이사 등의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
치로 이해할 수 있다.47)

45) 손성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01.
46)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학회, 제25권 제3호, 2006,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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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프로세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시된다면 기업
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COSO 보고서를 통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시나 ISO26000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준법지원제
도와 같이 준법통제절차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준법통제
기준 제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
업자단체나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OSO 보고서나 ISO26000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준 등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48)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일반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대체적인 입장은 상법에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라는 성격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
부분 이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상법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이 있다. 즉 상법 제
401조 제1항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를 들 수가 있는데, 원래 이사는 회사
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
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
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활동이 매우 중
47)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 2008, p.28.
48) 곽관훈,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사

법”,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통권 제34집), 2011, pp.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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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여 회사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도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현행 이사의 제
3자의 책임규정은, 회사의 문제를 단순히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
식하고, 회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외부적으로 적정히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49) 최근에는 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의 상법 또는 회사법에서도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발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상의 일반규정으로 도입하여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절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논의

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1) 내부통제제도의 개념

내부통제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내부통제의 개념정리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재
무제표에 관한 감사영역(회계통제)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래 기업에서 시행되는 회
계감사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업의 모든 사항을 정밀하게 감사하는 정사(精査)
가 원칙이었으나, 점차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기업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샘플
조사(試査)에 의한 부분감사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감사의 전제가 되는 것
이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이었다.50) 
49) 송호신, 전게논문,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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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등장은 과거 기업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한계에서 출발하
였다. 즉, 국가는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
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이런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법률 위반행위나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51)

기업을 비롯한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
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영상의 통제 행위는 실행된 업무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
여 계획에 기준하여 편차를 측정하고 시정하는 관리 활동이다. 통제는 기관의 목표달
성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방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 등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또한 내부통제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사업의 효율성, 실효성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모든 기관의 공통된 목표이다. 즉,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위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부통제는 경영상 위험을 업
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52)

내부통제의 개념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도 보편적이고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지 못하
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는 회사가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행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제도적인 절차나 장치
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3)

내부통제에 관한 정의54)는 보편적으로 COSO 보고서55)상의 개념이 주로 인용되고 
50)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p.128.
51) 최규진, “금융시장에서의 준법감시기능 실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6.
52) 이윤규(2018), “공기업에서 내부감사인 특성과 내부통제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19.
53) 최준선, 회사법, 제8판, 삼영사, 2013, pp.543-544.
54) 내부통제와의 유사 개념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감시, 내부감사, 지배구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의 목적 중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한 것으로 회계
정보의 기록･유지･관리 및 공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계와 결산프로세스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확
보를 위해 회계전담 통제조직과 통제 절차를 사내에 구축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둘째, 준
법감시는 회사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전적인 교육, 연수, 상담 등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포함. 내부 통제의 세 번째 목적인 법규준수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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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의하면, 내부통제란 “회사의 효율적 업무운영,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
보, 법규의 준수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 등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이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파악하면 내부
통제는 회사가 추구하는 최종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6)

상법 제542조의 13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57)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의하면 내부통제는 회사
가 각종 경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제도인 절차나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통제는 경영의 효율성, 회계의 신뢰성, 법규준수를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회사내
부의 자정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58)

그러한 의미에서 내부통제는 협의로는 회사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보고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광의로는 회사의 업무수행이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적합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준법통제59)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영진의 준법관리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내부감사는 조직 내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중 모니터링(감시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 
전체에 대해 적절성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그러나 주로 국내에서는 직원의 부정행위 적
발이나 회계감사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넷째, 지배구조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경
영자 사이에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총체적 메커니즘을 일컬음. 주
주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 공시, 감사기구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이 지배
구조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내부통제는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기업
지배구조센터, “기업의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방안 및 SRI 지수산출시 적용 방안”, 2010. 7, p.12.

55)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1992), p.13.

56) 동지, 고영진, 전게논문, 2014, p.8.
57)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김영록,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제도 중
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2.

59) 준법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각종의 규범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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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60) 

상법상 내부통제는 광의의 개념으로써 기업이 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
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는 기업경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의 준법감시61)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으로 회사의 법적 위험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62)

한편으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상의 용어로 ‘내부통제제도’ 
또는 ‘컴플라이언스’ 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2) 내부통제제도의 목적과 구성요소

COSO 보고서는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내부통제는 기업경영의 유효성･효
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3가지의 목적63)을 달성하기 위하여 

템이라고 할 수 있다(정준우･성승제･손영화,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경영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정책학회, 2014, pp.58-59). 이러한 준법통제 프로그램에는 ① 임
직원의 행동준칙과 의무, ② 상급임원에 의한 관리, ③ 고용･보수･교육에 있어서의 규범준수, ④ 이
사와 집행임원 등에 대한 준법교육 및 연수, ⑤ 보고체제의 정비, ⑥ 준법통제 프로그램의 개선,    
⑦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절차 및 대응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박세화, “상법상 준법통제
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
상사법학회, 2014, p.16). 이러한 측면에서 준법통제는 기업경영상의 다양한 위험 중 특히 법률적 
위험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임. 이런 점에서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정준우･성승제･손영화,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경영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법무부 연구용
역 보고서｣, 한국법정책학회, 2014, p.58.).

60) 동지, 손영화, “일본법상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0, p.2.
61) 준법감시는 일반적으로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나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조창훈, “준법감시제도 개선에 관
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29.

62) べりグポイント內部統制コソシアマ, 內部統制와 經營强化, 生産性出版, 2007, pp.4-5.
63) 내부통제제도의 구체적인 목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 번째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

성 확보를 위한 회사의 운영 목적을 정하고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할 목적(재무보고목적)으로 회사가 대외에 공표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관련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법규준수목적)으로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박노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7-8.). 이러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결정한 최적화된 기준을 회사 구성원들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을 내부통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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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5가지의 구성요소(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의 전달, 모니터링)를 
제시하고 있다.64) 여기에서 통제환경은 내부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고 리스크평가는 각종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며, 통제활동은 각종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정보의 전달은 통제를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모니터링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통제제도의 목적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에 관해서는 먼저 운영목적 차원, 재무보고목적 차원, 법규준
수목적 차원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금융
감독원 2018).

(1)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운영목적은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를 말한다. 
즉 운영목적은 회사의 경영정책을 준수하고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분배와 사용

을 효율적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높은 성
과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로 내부감사제도
를 들 수 있다. 종래의 내부감사는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내부감사활동
을 의미했다. 따라서 내부감사는 주로 회계감사나 사내 부정행위 적발업무로 이해되

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경영활동 및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체계적으
로 구축한 일련의 경영활동 통제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성희활, “상장법인에 대
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 연구, 제12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9, p.184.).

64)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의 보고서는 미국의 
공인회계사협회(AICPA)를 비롯한 5개의 민간기관이 1992년에 발표한 내부통제에 관련된 가장 대
표적인 기준임; COSO Report 1992,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http://www.coso.org/publications/executive_ 
summary_integrated_framewor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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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65)

그러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업무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으로서의 내부감사란 상법
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와는 그 업무를 달리하는 것이다.

즉,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인인 주주나 채권
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내부감사는 회계감사나 부정
행위 적발이 아닌,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인인 경영자가 스스로 구축하여 관리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감사와 보고체계를 말한
다. 따라서 내부감사는 업무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한 회사의 정책이나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서 감
사(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경영자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내부감사인은 재무적 목적과 준법목적을 제외한 기업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는 매우 넓고 다
양하다.66)

(2)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재무보고목적은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말한다. 
정확한 회계기록과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들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통제제도
의 목적 중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기업활동 중에서도 재무정보 즉 
회계정보의 기록･유지･관리 및 공시 등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
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
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67)

65) 박세화,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 과제”, 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재산
법학회, 2006, p.395.

66) 김형석,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통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일감 부동산법
학, 제5호, 2010, pp.111-112.

67) 박정수,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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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전담 통제조직과 통제
절차를 사내에 구축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보이용자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감사인에 의
해 표명되는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였던 과정에서 나아가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 즉 재무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성만을 평가･공
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재무정보의 생산과정도 평가하여 두 가지를 모두 공시하자는 
발상인 것이다.68)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회사 및 
대규모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69) 2005년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상장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외감법 제2조의270) 및 제2조의 371)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
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
는 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사대상회사의 책임자에 의한 검
증을 법으로 강화하고 제3자인 감사인에 의해서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검토를 받
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보
다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72) 내부통제의 세 가지 목적 중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제
공이라는 목적이 차지는 중요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73)

68) 박세화, 전게논문, p.393.
6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

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
외하고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 자산총액이 1천
억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된다.

70)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
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함.

71)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함.

72) 이창우 외, 회계감사(제3판), 서울: 경문사, 2008, p.256.
73) 김형석, 전게논문,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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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법규준수목적은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

하고 있다는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를 말한다. 
법규준수목적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와, 감독규정, 내부준칙 등을 

준수하여 부정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로 준법감시제도를 들 수 있다. 
준법감시제도는 회사의 구성원들의 관련 법규의 준수를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

부통제의 목적 중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내부윤리강령의 제정, 법 준수와 관련한 상세한 업무절차 규정의 제정, 위

법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 감시･통제활동 및 정기･비정기적 교육활동 등 회사의 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범과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
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74)

또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을 조사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교육, 연수, 상담을 통하여 임･직원의 법
규준수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7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금융회사 내부에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
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준법감시인을 두
도록 하였다.76)

그리고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
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77)

74) 이정숙, “증권회사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7-8.
75) 김형석, 전게논문, p.114.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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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제도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
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의 다섯 가지 등이
다.78)

첫 번째 구성요소인 통제환경에는 내부통제제도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조직체계･구조,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 인력운용 정책, 교육정책, 경영자의 
철학, 윤리, 리더십 등을 포함된다. 통제환경은 사업에 관련한 모든 관계자가 각각의 
내부통제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효적인 조직 활동이 가능한 상황을 정비하는 것이
다. 이것을 내부통제에 관한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통제환경의 하나로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 구성원의 경험과 능력 및 활동의 
범위, 적절성 등의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위험평가는 회사의 목적달성과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내･외부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에는 전사적 수준 
및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위험의 식별, 위험의 분석･대응방안 수립, 위험의 지속적 관
리 등이 포함된다. 리스크평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
용되고, 목표달성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 분석, 조정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실효성을 
갖는다. 리스크평가를 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통제활동의 정비가 문제가 된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통제활동에는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
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결재
체계, 감독체계, 자산의 보호체계 등을 포함한다.79) 통제활동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제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78) 김강석,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35-36.
79) 여기에서 통제활동은 회사 일상 업무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개별 통제목표에 따라 그 형태 및 세부 

운영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통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개정원문, 2018, p.3). ① ‘경영진의 검토’: 최고경영진은 다양한 업무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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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경영자의 지휘통제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정책･절차를 나
타내는 것이다. 통제활동은 기업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된다.

네 번째 구성요소인 정보 및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정보를 확인･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며, 
정보의 생성･집계･보고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각 구성원은 필
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관계자에게 적절히 전달해야 한다. 이때 전
달정보의 문서화, 전달절차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이 정비되고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인 모니터링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
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집행위험은 피할 수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
로, 판단착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므
로 내부통제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80) 따라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분야에서 이들 정책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
고 기존정책과 절차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성과보고서(예산대비 실적보고서 등)를 
통해 경영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통제의 취약점이나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② ‘중간관리자의 검토’: 각 기능별 또는 활동별 중간관리
자는 정기적으로 각 기능별･활동별 성과보고서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경영진의 검토보다 상세
한 수준에서 더 짧은 주기로 수행한다. ③ ‘정보처리과정의 통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한 승
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정확한 자료의 입력여부 및 입력된 자
료와 처리된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검증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예외사항 발견 시 
상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되어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물리적 통제’: 유형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 현금 등 회사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며, 주기적인 실물확인 절차를 통하여 
장부상 보고되는 금액과의 일치여부를 확인된다. 이러한 통제활동은 경영진의 부정방지 프로그램과
도 연관된다. ⑤ ‘성과지표의 분석’: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방지･적발하기 위해 성
과지표(반품비율 등과 같이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적･주기적으로 수집되는 계량적 측정 지표
를 말함) 상 예기치 못한 결과나 비정상적인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분야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할 수 있다. ⑥ ‘업무의 분장’: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상충이나 실수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시에 발견하
기 위해 업무는 적절히 분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위험이 높은 업무분야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한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거래의 경우 거래자체의 승인과 거래의 기록, 관련 자산의 취급에 대
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거래를 승인하는 관리자에게는 매출채권 계정의 관리나 현금회수활동
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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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내부통제의 결함은 최고경영자 책임 및 이사회에 대한 중요
한 보고사항이 된다. 이와 같은 점검결과를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결함의 시정을 강
구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구축과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책임이다.

이러한 COSO의 내부통제의 목적과 구성요소는 현재 세계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목적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기업환경이나 제도의 운용자의 의도에 따라 목적과 구성요소는 다
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목적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내부통제제도가 운용된다
고 해도 중점을 이루는 목적과 구성요소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3)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과 구축의무

내부통제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
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내부통제의 세 가지 목적인 업무목적, 정보
목적, 준법목적 등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비용이 증가하여 성공적으로 기업의 목적 달
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재
무보고의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건전성 악화
는 물론이고 신뢰도 또한 저하되어 기업가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
히, 금융기관의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부재는 각종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 사고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과 관리 책임자와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관련 법규위반의 경우 회사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으며 임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내부통제
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주들이 기업에 기대하는 감사체제와 실제로 기업에서 운영되
는 감사체제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
80)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201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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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81) 내부통제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대리인 
비용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주장도82) 보인다. 내부통제제도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 효과로서 타당한 주장으로 생각된다.83) 

따라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 기업은 그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더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기업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감시 장치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SOX(SOX: The Sarbanes-Oxley Act)84)법을 통해 철저
한 사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목적으
로 기업지배구조의 본연의 모습과 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기업지배구
조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5)

따라서 내부통제제도가 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정식으로 도입되어 제대로 작동
된다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
가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상 내부통제제도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
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와 정보접근성의 비대칭이 심화된 상태에서 일반 주주가 지배
주주와 경영진의 남용행위를 감독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감시비용을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통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를 비롯
한 경영담당자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81) 김경석(2010),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집 제
1호, pp.219-244.

82) 원동욱(2008), “내부통제의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기업법
학회, 2008, p.241.

83) 김형석, 전게논문, 2010, p.118.
84) 미국 거대 기업들의 잇따른 회계부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업회계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30일 제정된 기업회계개혁법이
다.

85)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39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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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영진은 대규모 기업일수록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업
무감독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때 경영진은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
원의 준법경영이나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감사기관은 경영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상법상 감사기관은 회사
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통해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기관은 권한
행사와 의무이행에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회사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사기관이 효과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부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내부통제제도는 내부적인 업무협조체제와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86)

한편,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의무에 관해서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기관은 법적
으로 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의무화는 정해
져 있지 않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 되지만, 통합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하나만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반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
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
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
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

86) 정준우, “감사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 감사체제의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19집, 한양
법학회, 2006,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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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
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87)하여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여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
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Graham사건88)에서 판례는 “의심할 만한 원인이 없는 한 이
사에게 위법행위를 찾아내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정하다가89) 1996년 Caremark 사
건에서 이사에게 적극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인정하였다.90) 그 후 
2002년에 Sarbanes-Oxley Act 제정으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404조는 제1항에서는 적절한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제2항에서는 회사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말에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및 절차
의 유효성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증권거래법91)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적절한 내부통제 및 재무
보고 절차를 수립･유지할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내부통제평가에 관하여 외부감사인
이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평가된 보고서를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제8.01조92)에서는 
87)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46 판결.
88) 사건번호 SCUS-1966-11.
89) 정 대, 전게논문, 2010, pp.181-182.
90) 정 대, 전게논문, 2010, pp.182-183.
91) 미국의 1929년 주가폭락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뉴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정된 자본시장규제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인 1933년 증권법은 유가증권의 최초 분매(발행)에 관하여 규제하는 법이
다. 이법은 투자자의 보호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도 시 기망, 허
위, 사기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2) 모범회사법의 내용 중에서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모범회사법 제8.01조(b)에
서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 제8.01조(c)에서의 공개회사의 경우에 이사회의 감시책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8.01조(c)(7)는 이사회는 이사가 그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9 -

공개회사의 이사회에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감시･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93)

모범회사법의 내용 중에서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모범회사
법 제8.01조(b)에서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 제8.01조(c)에서의 공개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의 감시책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8.01조(c)(7)는 이사
회는 이사가 그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내부통제제도의 기능

내부통제제도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내부통제제도
의 순기능은 이사회의 감독기능 제고 및 판단기준 제공, 부정행위의 방지, 대리인 비
용의 감소를, 내부통제제도의 역기능은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충돌,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회사에 불리한 증거의 생산 기능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94)

1) 내부통제제도의 순기능

(1) 이사회의 감독기능 제고 및 판단기준 제공
이사회에 의사결정기능과 업무감독기능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회사의 이사가 

직접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규모 회사에서 
임･직원에 의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이사가 이러
한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93) 김형석, 전게논문, 2010, p.120.
94) 고영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20-24.



- 50 -

이사는 적극적인 경영활동 보다는 내부감시에 치중하게 되어 회사경영의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적정하게 감시활동을 하였다면, 비록 회사에 예기치 못한 부정행위가 발생하
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사는 면책된다.”고 판시하였다.95)

그렇지만 이사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된 내부통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96)

물론 유효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운용되고 있다고 하여 모든 회사의 부정행위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수준의 내부통제체제가 구축･운용되고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 내부자의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부통제제도는 회사 내부자의 부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사에
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97)

(2) 부정행위의 방지
내부통제제도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때까지는 단지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재무정보의 공시, 회사
의 내부자에 의한 횡령이나 배임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준법체
제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다. 여기서 회사의 부정행위는 주로 이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계분식행위, 단기실적증대를 위한 규제위반행위와 개별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내부통제체제의 일부를 이루는 준법감시시스템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의하
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식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회계분식과 횡령 등 대규모의 기업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를 

9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96) 神田秀樹, “新會社法と內部統制のあり方”, 商事法務, No. 1766(2008.5), 40頁.
97) 안수현, “내부통제와 회사법 -현황과 발전과제”, 내부통제제도의 법제 개선방안(워크숍 자료집), 한

국법제연구원(2006.1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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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내부통제제도는 회사의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이 법제화된 개념으로 
내부통제기준은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다. 회사의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역할 등을 해야 하는 감사나 준법감시인 등이 제 역할을 하였다면 라
임사태에서 나타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대리인 비용의 감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

기서의 대리인 비용이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발생하는 대리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제적 소유자인 주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 한 대리인 즉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운영은 필연적이고 그에 따른 비
용의 지출은 불가피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
는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경영을 감독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리
인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를 경영하거나 경영을 전횡할 우려도 있다.98)

그런데 회사에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적절하게 가동한다면 이상징후가 있을 때
에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그 사실이 보고된다. 이처럼 내부통제체제를 구
축하면 대리인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켜 회사지배구조가 효과적으
로 정착 및 작동될 수 있다.

98) 김경석,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중앙법학 제13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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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제도의 역기능

(1)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충돌
회사에 감사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운영함

으로써 회사 내 불신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는 어긋나지만 회사 내에서는 효율적인 사업관행의 변경, 장기적
으로 유지해 온 거래처와의 단절과 장기 근로자의 해고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소

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
나 내부통제제도는 회사의 실정에 맞춰 적절하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그리고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영으로 일부 비용이 증가하지만, 회사경영에 따
른 리스크를 감소시켜 장기적･궁극적으로는 회사경영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조회･확인･검증 등의 절차가 증가하여 회
사의 조직이 관료화 되고 의사결정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업무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런데 내부통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내부통제제도 그 자체만을 본다면 새로운 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업무의 효
율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기존 업무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저해요인을 폐지･간소화 또는 개선하여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
여하게 된다.

(3) 회사에 불리한 증거의 생산
내부통제제도의 요소 중 하나인 준법감시체계에 의하여 회사는 내부조사를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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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는 결과적
으로 검사, 원고의 변호사, 경쟁사 그리고 언론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9) 이처럼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내부통제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
시한 2011년 이근필의 연구에서는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통제에 대
한 인식부족과 기능의 오해, 일반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불비를 지적
하였고, 내부통제제도 관련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 경영자의 책임, 준
법감시인의 법적 책임문제로는 준법감시인의 직접 책임부담의 문제, 준법감시인의 직
접 책임범위의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제도의 개선방안
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내부통제제도의 확립의 유인, 내부통제제
도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내부통제제도 관련 책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감
독책임 명문화, 준법감시인 법적책임의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준법감시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보장,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지위 
및 보고체계 확립, 준법감시 교육의 활성화,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개선방
안으로 제시하였다.100)

2012년 김강수의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상장회사, 일반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99) Dan K. Webb･Steven F. Molo, “Some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Effective 

Compliance Programs: A Framework for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71 Wash, U. L. Q. 375, 1993, pp.379-380.

100) 이근필, 2011,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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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구 설치 법제화와 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역할 제고를 제시
하였고, 상장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제의 
완성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기본적 요소 등이 담긴 새로운 상장회사 모범규준
안을 만들고, 이 모범규준안에 사실상의 규범력을 부여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101)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2012년 김병우의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준법지원인의 의무화
의 문제와 준법감시인제도와의 부적합한 관계, 둘째, 감사와 감사위원회와의 업무 영
역의 문제, 준법지원인의 직업별 자격요건의 불균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
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임의적 준법지원인 제도로 변경, 형사적 인센티브, 행
정적 인센티브, 민사적 인센티브를 통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금융회사의 준법지원
인제도 도입, 업무영역의 조정, 직업별 자격요건의 조정, 결격사유 규정의 도입을 통
한 자격요건의 보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02)

2012년 박노일의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규제체계를 분석하여 내부통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부통제제도에 한 통
일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명칭의 통일, 
적용대상 회사의 통일, 회사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용, 금융분야와 일반기업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통일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내부통제제도의 적용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용대상의 법적 확대, 간접적 강제를 통한 적용대상 확대를 제시하였다. 셋
째,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개정 상법상 도입된 준법지
원인제도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과 권한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 
등의 역할 제고와 책임의 명확화 차원에서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에 있어 분명히 

101) 김강수, 2012, 전게논문.
102) 김병우, 2012,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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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넷째,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기업
이 가장 크게 반발할만한 것으로 이중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지
적하면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형사적 인
센티브 부여,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민사적 인센티브 부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103)

금융관련법상의 내부통제제도,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상의 준법통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2014년 고영진의 연구에서는 금융
관련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으
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책임 결여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구체성 결여로서 내부
통제 기준의 불명확과, 내부통제체제의 불명확의 문제는 내부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
주체 불분명, 내부통제체제의 공시의무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모호 및 불안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지위의 불명확과 내부통제 범위와 준
법감시인 역할 불일치를,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중복과 금융관련법상 내부통
제 규정체계의 불일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내부회계관리 개념의 불명료적인 문제, 적용대상범위의 과도한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문제, 내부통제 평가근거체계의 객관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의 정합성 결여의 문제점으로 금융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여부 불명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금융회
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으
로 금융관련법상의 규정 통일을, 위험관리체제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위험관리위원
회의 설치 법제화, 위험관리인의 선임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보
완과 관련해서는 관련 용어 및 적용대상의 조정,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강화를 제시
하였다. 준법감시인의 지위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준법감
시인의 업무범위 명시, 준법감시인의 보고체계 구체화를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개
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내부통제 구축방안 명확화
103) 박노일, 2012,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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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의무와 규제기준 확립과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의무 강제도입을 먼저 제시하였고, 내부통제체제의 규제기준 명확화
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내부통제기능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연계를 위해서는 집
행임원제도와의 연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연계를 개선방안으로 지적하였
다.104)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2014년 박석민의 연구에서는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문제점으로 준법감시인제도의 내재적 한계, 법체계의 정합성, 
정의규정 미비에 따른 오해소지,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결여, 준법감시 유
인제도의 부족, 준법감시 실패에 따른 손실비용, 감독기관의 제재관행 등을 문제점으
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준법감시인제도의 유인제도와 인센티브 등 유
인요소 강화와 법제의 통합을 제시하였다.105)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준법감시인 제도의 개선에 관한 2014년 이홍경의 연
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은행법령상의 내부통제기
준의 정의와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대한 정의와 그 적용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
지 않았다는 점, 준법감시인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다양한 겸직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 내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경영진의 보좌조직으로 경영진에 의하
여 이사회를 통한 임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준법
감시인을 보좌하는 조직인 준법감시부서에 대한 인력의 구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업무
상의 독립성도 검사부서와 비교하여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준법감시제도 도입 
초기 감독당국에서 명확하게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
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첫째, 내부통제의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내부통제제도 관련 책임의 명확화, 내부통제기준을 통한 리스크 통제 주체의 명확화
를, 둘째, 준법감시인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 준법감시인 지위 개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합리화,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개선,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준법

104) 고영진, 2014, 전게논문.
105) 박석민, 2014,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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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보고체계 변경, 겸직금지 강화, 준법감시인의 독
립성 보장 조항 신설을 제시하였다. 셋째, 내부통제체제구축을 위한 준법감시관련 유
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사절차와 방법에 대한 유인제도 도입, 관리･감독책임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106)

상법상 준법통제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2015년 김건의 연구에서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내부통제는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하
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제
한요건을 두고 반면에 준법지원인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해임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등
은 준법지원인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셋
째,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법은 준법지원인제도를 적
용받는 상장회사가 준법통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문제에 관해서는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상법은 회사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
여 형사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동법 제634조의3 및 제624조의2 
참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민사상의 인센티브 및 행정상의 인센티
브도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법은 준법통제제도와 관련된 공시문
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보고서나 영업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107)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제도를 통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제시한 2016년 김영록의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첫

106) 이홍경, 2014, 전게논문.
107) 김건, 2015,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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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많은 상장
회사들이 법적 통제시스템의 구축이나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회
사의 규모나 업종에 적합하게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부실하다. 셋째,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직무수행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준법지
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감사 또는 감사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준법통제체제의 구축 의무화,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완화, 준법감시 활동에 대한 법적 유인책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내부통제기준의 표준화 및 운영기준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내
부통제시스템의 표준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평가 및 관리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
였다. 셋째,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직무권한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범
위의 명확화,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넷째,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조
직체계의 적합화를 위해서는 감사와 업무범위의 중복해소와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
감시인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주장하였다.108)

준법감시인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2016년 김태명･이재춘의 연구에서는 첫째, 금
융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확
고한 구축. 둘째,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등 경
영진의 확고한 의지. 셋째, 준법감시 업무담당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
고 스스로 위상을 정립. 넷째, 준법감시인의 위상의 제고. 다섯째, 감사위원회와의 업
무영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09)

108) 김영록, 2016, 전게논문.
109) 김태명･이재춘, 2016,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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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입법 현황

1.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입법

1)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 미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부, 사회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
법화를 논하는 것은 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아니라 법률준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ISO26000은 국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
으며, 따라서 국내기업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ISO26000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자선활동 등 적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대부분 사회구성원으로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는데 필요한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업들이 이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경영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
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후발주자로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분위기



- 60 -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110)

2) 사회적 책임의 입법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관계는 명확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자리매김하
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률에 근거한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가의 기능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법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법 및 규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시행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내부적 요소
와 외부적 요소로 구조화되어 있다. 내부적 요소는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등
이고, 외부적 요소는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경을 넘은 연성법(transnational soft law)으로 국제규범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업은 관련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
식의 정부규제수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책임의 인식 및 촉진 같은 다양한 방법으
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111)

우리나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통합적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법규
들로는 지속가능발전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있다.

110) 곽관훈, 전게논문, 2011, p.170.
111) 김성천,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CG 리뷰, 제73호, 201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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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지속가능
발전법
(2007)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
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산업발전법
(2009)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
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서 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음

중소기업
기본법
(2011)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
률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2)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로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994)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조달사
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1986)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
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
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2-6> 국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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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법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제정이유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

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
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
는 것이었다.

그 후 개정을 통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
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
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에 관한 것이고, 이는 책
임감 있는 행동을 추구하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의 폭넓은 기대를 요
약해주는 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
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112)

 이 법에서의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
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
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제
13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112) 김성천, 전게논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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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11조 제1항).

(2)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

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이러한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
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또한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
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제19조). 

이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
축 및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
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
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로서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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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법률로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
업의 사회적책임 경영 노력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

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62조의7).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
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조성정
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제62조의8).

그리고 제62조의9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 책임경영 중
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경영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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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침의 제공,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사회적 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그 밖에 사회적 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는 사회적 책임 장려를 위해서 조달청장은 조
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달절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

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국민연금법제
102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조항을 2015년 신설했
고, 기금관리･운용 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
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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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제102조 2). 여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
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
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
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제46조
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자금의 대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
치･공급･임대와 운영,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밖에 기금
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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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사회적기업에 대
한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
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에서는 경영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
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
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공공기
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겨냥한 법규들을 정리하여 보면, 우
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 미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부, 사회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화
를 논하는 것은 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는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준수 등 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다. 살펴본 ISO26000은 국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제사
회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기업이 그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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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ISO26000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자선활동 등 적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대
부분 사회구성원으로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업들이 이들 기준을 준수하지 않
는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이러한 분위기
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후발주자로서 보다 빠른 시간 내
에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
극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113)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령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서 현재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통적인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즉 지속가능발전
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 있고, 통일적이고 통합
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
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산업발
전법은 제조업,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등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는 적용범위가 제약되어 
있고, 용어나 관점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어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법제의 통일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114)

113) 곽관훈, 전게논문, 2011, p.170.
114) 고동수,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서, 사회적책임경영

품질원, 2017,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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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과 외감법상 내부통제제도

현행법상 내부통제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비금융회사의 내부통제로 분류되
어 법제화되어 있다. 먼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써 
2000년 4월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
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의무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다(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7조 등). 다음으로 금융회사와 비금융 주식회사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외감
법 제2조의 2, 제2조의 3).

한편 2011년의 개정상법에 의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어. 이
후에는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 금융관련법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
시인제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각각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상의 준
법지원인제도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115)

1) 상법상 내부통제제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준법통제기준 및 절
차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준법지
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제542조의13).

개정 상법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여 준법지원인
과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종 경영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15) 고영진, 전게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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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지원인 제도
  가) 의의
  우리 상법 제542의13 제1항에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
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준법지
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항). 그리고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
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항). 

  나) 자격과 역할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은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그밖
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16)으로 제한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 제5항). 이렇게 임명된 준법지원인은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근으로 하며(동법 제6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7항). 그리고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8항).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고,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9항). 이러한 준법지원인에 대해서 상
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

1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상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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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동법 제10항),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되, 다만, 다른 법
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본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0항).

(2) 감사(감사위원회)제도
감사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동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회
계감사는 물론이고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 즉, 업무감사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117) 동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상법상 기관으로 
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권에 따라 준법통제체제가 적절히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감사는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점검 및 평가내용을 진술할 수 있고, 준법 통제 체제가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거나 이사의 부정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준법통제기준
  가)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준법통제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회사경영상 준수해야 할 제반 법규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임직원들이 해당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여기에서 법적 위험이란 기업의 임직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

117) 서성호･이재운, “한국상법상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2009년 5월 28일 및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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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말한다.118)

상법 제542의 13 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는 상법시행령 제40
조 제1항에서 이하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①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③ 준법지원인
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④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⑦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준법통제
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⑨ 준법
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준법통제기준을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2항).

하지만 이러한 준법지원인제도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입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일단 이 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이를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
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법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준
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 하에서 감사나 사외이사도 있고 대
기업의 경우 법무담당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
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준법지원인제도를 부담의 증가로 인식
하는 상황에서 동 제도가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준법지원제도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현행 상법
의 경우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는 있으나 준법
통제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그러하다. 즉, 개
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는 감사와 같은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직위를 창설한 것에 
118) 신종석,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7집, 한국법학회, 201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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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 규제를 통한 위법행위사전예방이라는 컴플라이언스 프로
그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119)

  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2012년 4월 상장회사 준법통제기준 표준모델 제정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

장회사가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상장회사에 표준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
하여 오다가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2019년도에 개정하였다.

이 기준은 준법통제 환경으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의 기본원칙, 이사회 등 각 기관
의 역할, 준법지원인의 임면, 지위, 자격, 임기,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지원
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및 겸직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준법통제 활동으로는 법
적위험의 평가 및 법적위험의 관리, 준법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일상적인 준법
지원, 내부제보, 위반 시 처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는 유효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포상 및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중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평가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첫째,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
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
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셋째,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
으로 실시할 수 있다.120) 넷째,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
119) 동지, 곽관훈, 전게논문, 2011, pp.155-177.
120) 참고적으로 1) 이사회가 주관하는 회사 전체적 차원의 준법통제체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시에는 가

급적 회사내 모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으로는 서면 의
견조사, 인터뷰, 평가회의 개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사회의 유효성 평가시에는 준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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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준법점검 및 보고체제･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
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21)

2)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의 목적 중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한 것으로 
회계정보의 기록, 유지, 관리 및 공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계 및 결산프로세스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회계전담 통제조직과 통제 절차를 사내에 구축할 것
을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122)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이하의 사항이 포
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
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123)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체제의 구조적･내용적 검토와 함께, 회사의 외부환경 및 법적 위험의 변화와 회사의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이사회는 이사회 산하에 유효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다. 

121) 참고적으로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점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기준 설
정도 가능하나, ｢보고 범위와 빈도의 적합성, 준법통제체제의 결함이 회사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 
등｣ 회사의 상황과 외부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부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2)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기업의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방안 및 SRI 지수산출시 적용 방안”, 2010. 
7, p.12.

1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③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
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
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④ 법 제8
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⑥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⑦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
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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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외감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6호
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①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
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
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④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
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
항,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하였고(외감법 제8조의 제2항),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
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외
감법 제8조의 제3항). 또한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동법 제4항).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
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

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
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
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
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
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
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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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외감법 제8조의 제5항).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동법 제6항). 전 제6항에 따라 검토 또
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동법 제7항). 이 밖에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8항).

(1) 내부회계관리자
상장법인의 내부통제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외감법 제8조의 6 제③항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
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정보의 기록･유지･관리 및 
공시 등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조직과 통제절차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책
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부통제제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의해 내부통제제시스템이 무시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회
계관리자는 특히 독립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으로 구축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여도 언제나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외감법상 상근이사 중 1인으로 하여
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
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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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으로 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업무감독에 참여하여야 하고, 일반이사 역시 다
른 이사에 대하여 적극적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적 견해이고 
보면, 내부제도의 직접 관여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124)

(2)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법 제4조 1항). 즉, ① 주권상장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③ 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
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외감법 제4조 2항). 즉,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125)가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126)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하
124)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2다8131 판결.
1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① 유한회사,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③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
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를 말한다.

126)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상법시행령 제39조에서 금융법상 내부통제기준
과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 외 경우에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중복으로 두지 않
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와 기능이 준법지원인의 업무범위
와 기능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기능을 검토하려면 양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상법상 준법통제기준과 금융관련법상의 내부통제기준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은 금융법상 준법감시인과 다르게 이사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임기도 상근직의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준법지원인의 업무 연속성을 최소한 이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준법지원인의 자격조격을 준법감시인에 비추어 볼 때, 간접
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상의 불비이다.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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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
구 분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기업 일정 규모 자산 이상 
상장기업127)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선임기관 이사회 이사회
보 고 처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임  기 3년 별도 규정 없음
자  격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금융기관, 금융기관 

근무자
임  무 준법통제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 회계통제

 출처: 이찬열, “준법감시인제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21.

3. 금융관련법상의 내부통제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지법”으로 칭함)상의 내부통제제도에 관
련된 금융회사에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업무범위를 비교하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지원의 업무범위는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에 비하여 한정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준법통제기준은 법령준수와 회사의 경영의 적정성 확
보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준수, 이해상충방지와 투자자(예금자･보험계
약자)보호 그리고 건전한 자산운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정의되어 있다. 즉, 상법에서 의미하는 준
법통제는 COSO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모든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이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준법통제에 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법상 내부
통제인 성격으로 정의되고 있는 준법감시인과는 그 차이가 있게 된다(조창훈, 전게논문, 2013, 
pp.72-73.).

127) 일정 규모 자산 이상 상장기업이란 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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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
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가 있다.

금지법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
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지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
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
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지법, 제24조).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
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②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③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④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⑤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⑥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⑦ 임직원의 금융관
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⑧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⑨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⑩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
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⑪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⑫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
11조 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⑬ 그 밖에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
지법 제19조 제1항).



- 80 -

그리고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금지법 제19조 제2항).

(1) 준법감시인
  가) 의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기업경영과 금융부실에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의 중
요함을 인식하고 금융 전부분에 대한 규제의 완화･구조조정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화된 준법감시제도를 국내 도입하려는 분위기
가 조성되었다.128)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 확대에 따라 기업의 내부적 지배구조가 갖는 취약점을 보완
해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왔다. 기업의 준법관리제도 강화는 투명사회 
협약 등 적법한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실천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기업 내부의 준법활동은 사
회의 전반적인 법치주의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업의 준법관리제도에 대한 순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129)

준법감시인제도는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
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
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모두 11개의 금융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130)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28) 정병석, “기업의 준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7, p.268.
129) 김강수, “회사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2-3.
130) 김성균,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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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
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와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
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임명된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동법 제
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금지법 
제25조).

  나) 자격요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최근 5년간 금지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

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
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 제1항 각 호131) 및 제2항 각 호132)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둘째, 이하
에서 제시하는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만, 가항목(라항목 후단의 경
우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항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
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된다.
13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는 ① 해임요구, ②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

하는 관리인의 선임,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가 있음. 
13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는 ① 면직, ② 6개월 이내의 정직, ③ 감봉, ④ 견책, ⑤ 주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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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
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
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위법｣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
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이하 “예자법”으로 칭함)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자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
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밖에 가항목부터 라항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금지법 제
26조 제1항).

  다) 임기 및 지위
  준법감시인의 임기에 관해서는 ① 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제도 모범규준｣, 제13조 1항).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위에서의 정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제도 모범규준｣,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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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권한과 의무
  준법감시인은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제도 모범규준｣, 제14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유관 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위6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발동되는 위법사항 등은 상법 제413조를 준용하

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으로 정하고, 또한 위7의 권한
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마) 독립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에서 제시되
는 항목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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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은행이 겸영하는 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

서 ｢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한 준법감시인이 위 사항에서 정해진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동 16조 제3항 은행은 준법감시
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 모범규준, 제16조 제4항).

  바) 금융회사의 의무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로서는 첫째,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셋째,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넷째, 금융회사는 준법
감시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금지법, 제30조).

(2) 준법감시인제도 활용기업의 우수사례
국내의 기업 중 준법감시인제도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교보생명, KB국민은행, 현대카드/캐피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33)

  가)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을 엄격히 따르며 준법감시인을 두어 준법감시인제도를 

13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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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각 컴플
라이언스 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특
히 직원들의 준법감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었
다. 이를 위해서 교보생명은 임직원들이 기업일상에서 윤리 및 준법제도를 자연스럽
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여 일상 직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준법감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4)

교보생명에서는 임직원들의 윤리 및 준법 준수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고안해
냈다는데, 이러한 교보생명이 준법 및 윤리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교육들은 
제법 오래 전부터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제공되어왔다.

교보생명에서는 부문별로, 그리고 직급별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
원들에게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
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준법감시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였다. 즉, 부서장과 준법감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연수원 교육과정의 충실화였다. 신입사원, FP지점장 및 소
장, 채널별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과정별로 적합한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교
육하였다. 세 번째 작업은 준법과 직업윤리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었
다.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업무별 교육자료를 구분하여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
다.

그 외에도 온, 오프라인을 통한 재미있는 교육을 마련하였는데, 예를 들어 준법 및 
윤리에 대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매주 사내 인프라를 통해 관련 내용을 기
업일상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 

교보생명은 직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준법감시인의 교육과정을 포함시키고, 관련
법규, 내부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의
무를 알리고 책임지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다.
134) 교보생명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현황(제19회 윤경SM포럼 워크샵 발표, 2010년 5월 18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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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B국민은행
  여러 단계에 걸친 탄탄한 윤리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특히 내부

통제제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두루 갖추고 있어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이고 있
다. 즉, KB국민은행은 체계적이고 탄탄한 준법감시인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기업 전 부
문에서 준법감시인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 중 내부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5)

KB국민은행에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하다. 이사회, 감사위원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진, 준법감시인, 부점장과 일반직원까지 전 부문을 망라하
는 다양한 주체들이 직･간접적으로 내부통제 운영에 기여되고 있는데, 내부통제는 이
하에서와 같이 네 단계로 나뉘어 보다 확실하게 감시되고 있다.

즉 내부통제 운영의 1단계는 자율적 통제로서 각 사업그룹에서 수행한다. 2단계는 
내부통제 지원부서에 의한 통제로서 준법지원부에서 수행한다. 3단계는 내부통제 평
가부서에 의한 통제평가로서 검사부서에서 수행한다. 4단계는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평가로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제도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동시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윤리 및 자율준수제도를 
다루되 필요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기업의 확실한 지원과 보장
에 따라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영진 측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매년 강화시키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적절히 운
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KB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
과 감사위원회의 상호관계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표 2-8>과 같다

135) KB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사례(제19회 윤경SM포럼 워크샵 발표, 2010년 5월 18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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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KB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상호관계
구분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주요역할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

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경영진의 직무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견제 및 감사 (이사회조직)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위
반사항 조사, 감사위원회 보고

- 내부통제기준 준수 체제 구축 및 운
영 (경영진 조직)

근거법규 상법, 은행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활동주체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

주요업무

- 각종 업무 감사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관련 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법규준수 여부 점검 및 교육실시
- 내부통제 준수 지침 등의 작성
- 중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

의 사전검토
- 윤리강령 및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

기준의 제정 및 운영
상호관계 이사회,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부서

의 법규준수 여부 감사실시 및 처분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시 감사
위원회 보고 의무

KB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제도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동시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윤리 및 자율준수제도를 
다루되 필요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기업의 확실한 지원과 보장
에 따라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경영진 측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
로 준법감시인제도를 매년 강화시키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제
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다) 현대카드/캐피탈
  현대카드/캐피탈은 원칙에 입각한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인 GE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국내 현실에 맞게 성공적으로 변용시켰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즉 현대카드/캐피탈은 OECD에서 채택한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모범관행지침의 사항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선진기업의 준법감시인제도를 



- 88 -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에 맞게 변환시켜 성과를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준
법감시인제도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윤리 및 준법경영의 실용화이다. 현대카드/캐피탈은 2005년에 윤리경영
과 준법경영을 통일시켜 그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3대원칙을 정하여 위반 시 지
위에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 정책활동
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담채널 가동이다. 온라인으로 사이버 감사
실을 운영하고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내 부정 및 비리를 근절하고
자 하였고, 제보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고자료를 비롯한 모든 자료에 
제보자 및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제도개선이다. 법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법률개정이 이루
어지면 그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유연하게 수정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외부 
협력업체에 의한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감사하고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감사부서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정
기적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하여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임직원 징계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
선에 노력하고 있다.

현대카드/캐피탈에서는 본격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제도가 조직문화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
업의 준법감시인제도의 준수노력은 투명한 경영과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 89 -

제3장 주요국의 입법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 온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제의 미래지향적 논의에 있어서 기반이 되므로 무척 중요한 작업이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의 제도를 그 도입기에
서부터 변천과정 및 현행 법제에 이르기까지를 사적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미국

1. 사회적 책임

미국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의 권한이 강조되는 주주주권론을 기반으로 주주
의 최고 이익을 추구하는 법제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자유로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수행하는 주식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주주주권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양자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공유하고 있다.136) 

따라서 미국은 기업의 기부 및 자선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기업 주주의 이익을 최우
선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을 대표하는 자들은 일
반적으로 기업이 가진 자원으로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

136) 동지, 박선욱 외 3인,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현안분석 2011-18｣, 한국법제연
구원, 201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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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다.

1) 사회적 책임의 변천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는 거대 기업군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 거대기업은 독과점과 
카르텔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이들이 미국 사회 전체에 행사하
는 영향력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종종 사회적 규범은 물론이고 법률적 기준조차 위반하는 비
윤리적인 기업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1950
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137)

1960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는 보다 공식화 되고 정교해진다. 데
이비스(Davi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인들이 눈앞의 경제적, 기술적인 이익을 
넘어서 취해지는 결정과 행동”으로 정의하고 일련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만큼 정당화된다고 주장
하였다.138) 또한 맥과이어(McGuire)는 그의 저서를 통해 기업은 경제적･법적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윤리와 기업시민의 
개념을 시사하면서 마치 모범적인 시민들이 그러 하듯이 기업인도 ‘바르게(Justly)’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9)

1970년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
각이 확산되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137) 이상민 외,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2002, pp.9-16.
138) Davis, K., “Can Business Afford to Ignore Social Responsibilit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 1960, pp.70-76.
139) McGuire, J. W., Business and Society, New-York: Mcgraw-Hill,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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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이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반응, 또는 공적
책임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
게 되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정의나 개념규정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대신에 실증적 
연구와 대안 모색과 같은 보다 구체화된 작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윤리경영과 투명회계를 강조해온 미국은 2001년 엔론, 월드컴 등
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 이후 기업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으로 1991년(2004년 개정) 연방판결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 제정된 이후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후 윤리
임원협의회(EOA)의 건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는가 하면, 더 나아가 현재는 사회책임투자(SRI) 부분에 있어서도 영
국과 함께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140)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민간중심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1) 민간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국은 주주의 권한이 강조되는 주주주권론이 지배하며 발전되어 왔는데, 한편으로

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한 개념인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
으로 발전되어 왔다.141)

기업시민정신은 국가차원에서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제정
하거나 기업들에게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문제로 인식되

140) 이는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데, 
Domini Social Investment에 따르면 2003년 기준 SRI 펀드 금액은 2조 1,640달러로 전체 펀드 시
장의 1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1) 박선욱 외 3인, 전게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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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의 개별적 목표와 사회환경에 따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는 
것을 통해 실천하는 유럽과는 달리,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
소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으로 이는 주주가 중심으로 작용하는 주주주권론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로 전형적인 미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2). 

회사를 자발적인 ‘계약들의 연결체(nexus of contracts)’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회사를 주주의 사유재산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회사를 계약적 접근방식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주주에게 근로자보다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기업에 노
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기업 자산에 존재하는 그들의 잔여이익에 대한 법적 권
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143)

미국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
한 특징에 기인하여 미국에서는 기업 또는 시민단체 주도 하에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및 민간 기업이 주축
이 되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144)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기업 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1980년대 이
후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들은 기업자선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지원활동을 공식적이면
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의 기준과 수준, 절차 등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업자선 활동을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자문위원회가 함께 관리, 감독함으로써 이전
의 일회성 기부나 경영진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과시적 기부를 통제하게 되었다. 또한 
142) 노영순, “문화･관광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pp.46-47.
143)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

학회, 2009, p.321.
144) 박선욱 외 3인, 전게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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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 부서들이 기업의 전략적 자선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
할을 맡으면서 이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비영리 조직을 사전 분석하여 최종 선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 내 통합시스템을 보유하는 것
은 기업자선 활동의 모든 과정을 일관된 시스템에 하에서 계획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145)

(2) 정부주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정책
정부주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 정책은 윤리경영을 위한 법제 구축, 기

부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구축,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윤리경영을 위한 법제 구축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법규제정 등 제도적으로 기업들의 윤리경영을 유도하는 환경

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서 기업윤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기업윤리와 관련한 미
국의 법･제도에 따른 규제 발전은 다음과 같다.146)

1) 해외부패방지법(1997): 미국은 1977년에 록히드 항공사의 뇌물제공사건을 계
기로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을 세계최초로 제정했는데, 이 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문서화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기록을 위한 통제구조나 실
행시스템을 갖추게 한 것이 결국, 대외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뇌물을 주지 않는 정직
하고 성실한 기업들임을 세계에 선언한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부정 없는 기업경영
을 통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통제함으로써 투자자와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145) 남영숙 외 6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별 동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사회적 책임센터, 2011, p.65.
146) 이우채･최원근, “미국과 프랑스의 기업윤리시스템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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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윤리법(1978): 이 법은 공직자의 윤리행동 원칙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안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정보윤리사무국을 설치하게 했고 
공직자윤리 행동원칙을 제정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였다.

3) 연방조직범죄 편결지침(1991): 동 지침은 기업을 포함하여 조직적 범죄의 처벌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준법 프로그램과 자기 단속체제를 구축하
여 부패방지 및 윤리적 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1990
년대에는 대다수의 미국기업들이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었다.

4) 부패방지라운드 추진(1999): 1995년부터 미국 정부는 해외경쟁에서 부패한 국
가 및 기업 활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미국 기업들의 보호를 위하여 국
제적으로 윤리 라운드(Round)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1999년 부패방지 라
운드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였다.147) 

둘째, 기부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미국 기업들이 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사회공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인프
라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전체로서의 기업군에게 장기적 이익
을 줄 수 있어도 개별기업 자체에게는 이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
의 주주들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이익창출에만 신경을 쓰고 타 기업의 자선활동 결과
147) 남영숙 외 6인, 전게논문,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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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무임승차 행위가 빈번해 지면 기존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기업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지
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세금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선
행위를 할 때 발생 가능한 무임승차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정부는 사
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세금혜택, 동액보조프로그램,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금
전적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시할 수 있다. 세금혜택은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고, 동액보조와 같은 사내기구를 통한 자선활동의 제도화는 기
부행위가 기업가의 성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막 역
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은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영위하
는 자발성을 갖게 된 것이다.148)

셋째,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정책은 우선적으로 미국정부는 기업의 글

로벌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의 
글로벌화, 다국적화가 활발하게 증가하면서 기업 및 정부의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이 강조되면서 2005년 8월 의회 산하 연방회계감사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이 ｢글로벌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CSR 노력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활동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연방정부 12개 기관에서는 약 50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각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활동으로 분류되어 진다.149) 

첫째, Endorsing(보증):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시상
둘째, Facilitating(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슈 노력에 대한 보상
셋째, Partnering(파트너링): 공공-민간 파트너쉽 지원

148) 남영숙 외 6인, 전게논문, pp.62-63.
149) 고동수, 전게논문,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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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Mandating(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규제, 참여기업에 한해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위임 관리

이와 같이 미국정부는 스스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에 관해서 주도적인 입장
을 취하기보다는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제도를 구축하
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구상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미국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재량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
다.150)

2. 내부통제제도

원래 내부통제란 개념은 기업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
한 개념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관리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51)

미국의 내부통제제도는 최초로 내부통제제도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1977년 ｢해외
부정지급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의 입법화와 1992년에 트
레이위원회의 조직위원회(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의 통일과 기틀
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2년에는 ｢회계개혁법｣(SOX: The Sarbanes-Oxley Act)의 
제정을 통해 내부통제가 체계화되었다. 그 후 이 SOX법을 초월하는 내부관리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4년에 트레드웨이위원회의 조직위원회(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기업리스크관리 통합
체제(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라는 보고서(COSO Ⅱ)
를 공표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하에서는 최초로 내부
통제제도를 법제화 한 해외부정지급방지법과 연방차원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

150) 남영숙 외 6인, 전게논문, p.63.
151) 안수현,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한 검토”, 상사례연구, 제20집 제2권, 200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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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무보고에 관한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가져 온 2002년 회계개혁법, 증권거래위
원회(SEC)의 규칙 그리고 COSO 보고서와 COSO ERM프레임워크 등을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1) 해외부정지급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의 연방정부는 1970년대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정치헌금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1977년에 기업의 분식결산이나 회사기록의 허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977년 해외부정관행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분식결산 등의 회계부정
을 통한 부정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법
률의 내용 중에 재무제표의 합리적 작성을 보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
여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기도 하다.152) 여기에서 내부회계통제란 재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153)

해외부패방지법은 처음으로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회계
조항과 뇌물조항의 2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회계조항에서는 미
국의 공개기업과 관련해서는 ① 공개기업의 모든 기업거래는 경영자의 승인 하에 거
래하도록 규제하였고, ② 모든 재무서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③ 모든 기업자산은 적절한 설명책임이 완수될 수 있는 자산관리를 위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기
업회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미국기업에 의한 거액의 뇌물공여와 그를 
위한 비자금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통제를 중심내용으로 한 것이다.154)

이처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뇌물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회계규정을 두고 있

152) 김경석, 전게논문, p.223.
153) 고영진, 전게논문,, p.50.
154) 정준우･성승제･김성곤,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보고서, 

2018,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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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미국증권거래법 제13조 b항 2호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회사들이 
거래한 장부나 기록 그리고 계산 서류 등을 상세한 부분까지 작성하여 반드시 보관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해외부패방지법은 회계시스템이 아닌 
감사시스템이며, 그 주요한 목적은 부외(簿外)의 비자금 형성을 방지하고 회사의 거
래와 자산의 처분이 적정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155)

해외부패방지법 하에서 공개회사는 모든 종류의 거래나 재산의 이용에 있어 증뢰금
지 등 내부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거래 및 자산처분이 합리적이
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된 장부와 기록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전하도록 하였으
며, 거래가 경영자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승인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을 정하고 있다. 또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또는 기타 적용될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
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의 명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가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될 것과 자산의 사용은 경영자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승인에 의해 허용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록된 자산명세가 합리적 기간에서 현존 자산과 비교하
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증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156)

해외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이전까지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내부통제제도
의 구축의무는 법적의무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157)

2) 회계개혁법(SOX: The Sarbanes-Oxley Act)

미국은 1940년대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법률 규정, 제도를 갖추어 왔다. 그
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엔론(Enron)사 및 월드컴(Worldcom)사 등의 파산사건이 

155) 김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상 준법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 p.12.

156) 박노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75.
157) 김경석, 전게논문,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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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회계관행과 부실한 정보공시가 그 원인으로 지
목되었다. 결국 기업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업회계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회계개혁법인 
SOX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158) 이 법률이 부과하는 많은 새로운 의무 중 주요부
분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의 내부통제프로그램 강화이다.159)

SOX법은 “상장회사 회계개선과 투자자 보호법”(상원) 또는 “법인과 회계 감사 책임 
법”(하원) 또는 Sarbox or SOX로도 불리는 미국의 회계 개혁에 관한 연방법률로서, 
WorldCom과 Enron같은 거대 기업들의 잇 달은 회계부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
생하자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7월 30일 법안의 발의자인 상원
의원 폴 사베인스(민주당, 메릴랜드)와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공화당, 오하이오)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11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안에 의
해 회계법인들의 감사와 비감사 업무(경영자문 등)의 동시제공에 제한이 생겼으며, 
과거 감사 업무에 대한 감리를 법인의 자율적인 상호감리에서 감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PCAOB가 설립되었다. 이 법안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강화, 재무정보 공시 강
화 등의 강한 회계제도 개혁 의지를 담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등 다른 나
라의 회계제도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160)

회계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의한 확인
서(Certification) 제출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 보고서(Assertion)와 외부감사인
의 감사(Attestation), 상장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공시기준의 강화, 감사위원회(Audit 

158) 내부통제제도의 입법화는 FCPA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제정된 공개기업회계개혁 및 투자자보호법(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 “SOX법”이라고 한다)의 제정으로부터
이다. SOX법 역시 대기업들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제정이 논의되었는데, Enron社, 
WorldCom社 등의 미국기업들이 2000년대 초에 회계부정을 통한 부정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권
은 “내부통제의 강화”와 “감사인의 독립과 행동규범의 엄격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해
결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회계감독기구의 설립,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기업 및 
임직원의 책임강화, 기업공시의 개선, 증권분석가의 이해상충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OX법
이 제정되기에 이른다(김경석, 전게논문, p.224.).

159) 김영록,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제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10-111.

160)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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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의 책임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회계법인을 감독하기 위해 SEC산하
에 독립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신
설, 내부자거래의 제한과 증권사기의 방지, 기업부정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내부통제를 체계화 한 회계개혁법의 내용 중 내부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제302조와 
제404조가 핵심을 이룬다.

SOX법 제302조에서는 재무보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
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공시통제 및 절차(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인증 서명을(certify) 하여야 하
며, 분기별로 공시통제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동 경영진의 인증
서명(certification)을 포함하여야 한다.161) 

또한 서약한 경영진은 또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및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통제 결함(significant control deficiencies), 중대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es), 및 
부정행위를 공시하였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SEC는 공시 통제 및 절차 관련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절차(internal controls and 
procedures for financial reporting)에 서약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62)

제404조에서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진에게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체계 및 절차를 구축･유지하는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는 것과 최근의 회
계연도에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체계 및 절차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요구하
고 있다.163) 그리고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위의 평가에 대해서 당해 기업
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등록감사법인은 증명 및 보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

161) SOX법 제302조의 선서서는 SEC규칙에서 정하는 소정의 문언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일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서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공시통제 및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
제를 포함한 기업의 재무보고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영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재무보고는 경영자만이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SOX법은 재무보고가 망라적
이고 적절하고 적시에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공시통제와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
해서 경영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의해, 허위표시 등에 대한 책임을 재무회계담당
자에게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박노일, 전게논문, p.80.).

162) Sarbanes-Oxley Act, Sec 302.
163) arbanes-Oxley Act, Sec 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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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164)

즉 404조에 의하면,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구조와 절차를 수립･유지하는 내부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담
당하는 회계법인인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절차의 효과성
에 관한 경영진의 주장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65)

그리고 SOX법 제301조(4)(A), (B)는 경영진보다는 독립성이 있는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 등에 대하여 당해 회사가 수령한 불만사항(complaints)등에 대처하는 절
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나 감사사항에 대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비밀 혹은 
익명의 고발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66)

내부고발제도의 적절한 정비는 감시(monitoring)수단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에 의한 내부자 고발이 부정행위의 조기발견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내부고발의 절차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이 위축되지 않고, 내
부고발 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도 함
께 규정하고 있다.

우선 SOX법 제806조는 공개회사 및 그 임원 등은 적법한 정보의 제공이나 기타 일
정한 부정행위의 조사 등에 협력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를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
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해 차별적 취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위반이 있
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종업원은 연방노동부(DepartmentofLabor)에 청원할 수 있으
며, 만일 연방노동부가 일정기간 내에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연방지방법원에 대
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167)

이처럼 SOX법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등록되어 있는 모든 미국 내에 소재하
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책임자(CFO)에게 재무보고와 
164) Sarbanes-Oxley Act, Sec 404(b).
165) Sarbanes-Oxley Act, Sec 404(a), (b).
166) 정대(2005), “미국의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와 이사의 의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p.116.
167) 김영록, 전게서,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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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또한 공
개회사 회계감시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제정한 감사기준에서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그 결
과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고 하도록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인증까지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168)

3)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2년에 ‘상장법인의 분 반기 및 연차보고서 공시의 인
증 규칙’을 제정하면서, 회계개혁법(SOX) 제302조 규정을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에 
그대로 반영하였다(규칙 13a-15d).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13a-15(f)에서는 재
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발행회사의 거래 및 자산의 처분을 합리적으로 상세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유지에 적합한 사항이어야 한다. 둘째, 회사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
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정도로 기록되고, 발행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경영진의 수권에 따라 실행되는 것에 합
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권한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및 처분의 방지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발견에 관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등이다.

이 규칙은 회사의 공시통제 및 절차를 유지하고, 제출기일을 소급하여 90일 이내에 
경영진의 감독 하에 공시통제 및 절차의 설계와 운영의 유효성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칙 13a-15, 15d-15). 즉,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변경
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투자회사를 제외한 증권거래

168) 김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상 준법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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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SEC) 등록회사의 경영진은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기타 이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와 함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
나, 합리적으로 보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경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9)

이러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은 최고경영진으로 하여금 재무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다양
한 수단에 의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회사가 재무자료의 기
록･처리･보고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하여야 한다.170)

4) COSO 보고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기업의 분식결산 등 부정행위 및 경영파
탄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들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경제 불안 속에서 워
터게이트 사건을 시작으로 기업의 해외 불법로비 등과 같은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분
식결산 등과 같은 회계부정사건이 빈발하였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저축대
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이 무분별한 융자로 인한 불량채권의 증가로 인
해 저축대부조합 등 중소금융기관의 많은 수가 파산에 이르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으
로부터 구제 또는 정리되고 아울러 경영자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6월에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등 회계 5단체가 ‘부정한 재무보고에 관한 
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를 조직하
여 문제해결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 후 1987년 10월에 동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고경영자는 부정한 재무
169) 고영진, 전게논문, p.54.
170) 정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법학연구, 제43집, 2011,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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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무보고에 관한 종합적인 통제환
경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필요성을 고려하
여 통상 ‘COSO’로 통칭되는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1992년에 ‘COSO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COSO 보고서는 내부통제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통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71)

COSO 보고서에 의하면 내부통제는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
뢰성 확보” 및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3개의 목적달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
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사회, 경영자 및 그 외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프로
세스라고 정의되고 있다.172) 여기에서는 경영의 효율성과 관련법규준수라는, 회계문
제를 넘어선 가치의 실현을 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본 보고서가 내부통제의 포괄
적인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감사인 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 내부통제구축･평가의 유
효한 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COSO 보고서상의 내부통
제 개념은 3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부통제는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매니지먼트의 통합적 부분을 
형성해야 하며, 내부통제프로세스는 기업의 업무활동과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둘
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요소 모두가 존재해
야 하며, 모두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의 구성요소는 밀접하
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가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는 프로세스라
는 것, 즉 인적 측면 및 통제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외 관계자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73)

이와 같이 내부회계통제와 내부관리통제를 포함하는 내부통제 개념의 등장은 경영
자와 감사인 등의 기업관계자에게 있어서 공통의 체제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171) 박노일, 전게논문, pp.86-87.
172) COSO 보고서, p.13.
173) 김강석,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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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74)

또한 내부통제가 “프로세스”라는 의미는 내부통제는 기업조직에 편입된 계속적이고 
연속하는 쌍방향적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기업관계자가 그 역할분담과 책
임에 있어서 내부통제구축･유지에 관한 활동을 하는 동적 시스템으로서 파악하고 있
는 것이다.175)

5) COSO ERM프레임워크

COSO 보고서의 발표 이후, 이른바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COSO 보
고서에는 없었던 리스크관리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2004년에 발표된 COSO ERM프레임워크(Enterprise Risk Management- 
Integrated Framework)이다.

이러한 COSO ERM프레임워크는 COSO 보고서의 내부통제를 보다 세밀하게 구성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COSO 보고서의 목적에 “전략”이 추가되었으
며, 구성요소에 “목적의 설정”이 추가되고, “리스크평가”가 “상황의 식별”과 “리스크평
가”, “리스크대응”으로 분할되어 상세화 되었다.176)

여기에서의 ERM이란 “사업체의 이사회, 경영자, 그 외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에 의
해서 수행되고, 사업체의 전략책정에 적용되며, 사업체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사업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보증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가
능한 상황을 식별하고 사업체의 리스크선호에 따라서 리스크의 관리가 실시될 수 있
도록 설계된 하나의 프로세스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ERM이란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라고 할 수 있다.177)

내부통제는 COSO ERM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러한 COSO ERM 모형은 내

174) 김강석, 상게서, p.21.
175) COSO 보고서, p.15.
176) 김경석, “한국형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2012, p.222.
177) 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Executive Summary, 200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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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제를 포함하며, 그 개념이 COSO 모형보다 확고해진 위험관리 수단이다. 최종적
인 ERM 모형은 ① 내부 위험 관리 환경(Internal Environment), ② 목표설정
(Objective Setting), ③ 위험요인 인식(Event Identification), ④ 위험평가(Risk 
assessment), ⑤ 위험대응(Risk Response), ⑥ 위험통제(Risk Control), ⑦ 정보와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⑧ 모니터링(Monitoring) 등과 같이 양
형기준 및 지침에 초점을 맞추어 8가지의 단계를 정해 놓고 있다.178) COSO ERM 모
형의 8가지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9)

① 내부 위험관리 환경(Internal Environment)
내부 위험관리 환경은 조직구성원의 위험관리 의식을 결정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분

위기와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위험과 위험선호도(risk appetite)에 대한 경영 철학
을 포함하여 보상체계 및 적절한 인사정책, 교육정책,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이 있겠는데, 경영목표, 경영철학, 위험문화 등과 같은 무형의 요소와 이사회, 관리 책
임 등과 같은 조직 요소로 되어 있는 COSO ERM의 제반환경을 의미한다.180) 그리고 
위험관리 환경조성에는 효과적인 내부위험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
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② 목표설정(Objective Setting)
목표설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따라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수행 전략들을 설정하는 것이며, 위험의 인식과 평가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조직을 위
한 특별한 목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험이 확
인되기 전에 적절한 COSO ERM 모형을 확실하게 기업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178) COSO ERM Framework, supra note 40. at v.
179) 김강수, “회사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21-23. 
180)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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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1) 그리하여 COSO는 “기업의 목표”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① 높은 수준의 
목적들과 관련된 전략(strategy)을 통해 기업의 사명이나 비전을 유지･조정하고,    
②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operation)하며,182) ③ 기업이 
만든 내부와 외부의 회계보고(reporting)를 통해 회계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④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compliance)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위험요인의 인식(Event Identification)
위험요인의 인식은 사업체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사상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인지 부정적인 영향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험을 발
생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재산상의 손
해, 자연 재해, 사업 중단 등과 같은 유해성 리스크(hazard risk)와 가격, 유동성, 신용
위기 등과 같은 금융 리스크, 사업 운영에 대한 위험. 생산 실패, 비효율성과 같은 운
영 리스크, 그리고 회사 명성의 손상과 같은 전략상의 위기 등을 포함한다.

④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평가는 경영진이 감지한 위험이 위협을 받고 있는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예상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량적, 정성적 방식의 평가가 활용된
다.183)

⑤ 위험대응(Risk Response)
위험대응은 경영진이 위험평가를 한 후에 사내의 필요인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

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회피(Avoidance), 감소(Reduction), 공유(Sharing), 수용
(Acceptance)이라는 위험 대응(Risk Response)전략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184)

181)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35.
182)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37.
183)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49-54.
184)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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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험통제(Risk Control)
위험통제는 경영진이 위험 대응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 절차를 마련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내 모든 조직과 기능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85)

⑦ 정보와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와 의사소통은 사업체의 구성원이 책임지고 관련한 정보를 식별하고 입수하여 

기업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외부 및 내부에서 위험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인지, 획득,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관련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
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명한 의사소통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186)

⑧ 모니터링(Monitoring)
모니터링은 COSO ERM의 각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

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경영진은 항상 위험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총괄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그러한 대응책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87)

결론적으로 기존의 위험관리 방식은 각각의 기능 및 부서 단위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나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방식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위험들을 위험관리의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통
합하여 인식한다. 또한 일정한 허용한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그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88)

COSO 보고서와 COSO ERM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92년의 
COSO 보고서는 내부통제의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사업체와 그 외 조직이 통제시스

185)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61-66.
186)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13.
187) COSO Framework, supra note 40, at 75-81.
188) 김강수,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중앙법학, 제13집 제2호, 2011,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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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tool)를 제공했다. 이 프레임은 유효한 내
부통제에 필요하고, 상호 관련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COSO ERM은 COSO 보고서의 프레임워크는 유지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OSO 보고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COSO 
ERM의 차이는 COSO 보고서에서 제시한 5가지 구성요소 외에 ‘목적의 달성’, ‘사상의 
식별’ 및 ‘리스크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새로운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189)

제2절 일본

1. 사회적 책임

1) 일본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과정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 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발전 속에 환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수은 누출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으로 소
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업이익 우선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소카이야(Sokaiya)를 동
원하는 비윤리적 기업활동이 만연했던 197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오일 쇼크로 인해 
일본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은 매점매석
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획득하려 하여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
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일본경제동우회는 기업행동강령을 발표하고, 개별 기업차원

189) 박노일, 전게논문, p.91.



- 110 -

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 이익환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
기 시작하였다.190)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과정을 정리해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 단계
단계 시기 내용

1단계 1960년대 - 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정서가 
팽배해졌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졌음

2단계 1970년대
- 오일쇼크 당시, 기업의 이익독점 행동에 대한 사회각계의 비난이 커

짐에 따라서 일본기업들은 환경 관련 부서를 만들고 이익환원을 위
한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음

3단계 1980년대 - 유동성 및 버블경제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기업들의 
자선활동과 예술 문화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이 증가하였음

4단계 1990년대
- 버블경제가 몰락함에 따라 기업윤리가 문제시됨에 따라서 일본경제

연합회는 좋은 기업행동강령을 공포하였음
- 일본기업들은 글로벌 환경 부서를 만들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음

5단계 2000년대
- 정･재계스캔들이 만연해지고, 주주 이익 추구와 기업에 대한 비판

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SRI 펀드가 부상함에 따라서 일본기업
들의 사회적 책임 지수가 중요해졌음

 출처: 남영숙 외 6인, 전게서, p93에서 재인용.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미국의 메세나 운동 및 자선활동에 영향을 받아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는 유럽식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일본의 변화에는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서 

190) 남영숙 외 6인, 전게서,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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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것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
이다. 경제동우회는 2003년에 유럽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유럽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시장의 진화와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는 보고서191)로 제
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태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기평가기준을 제시하
였는데. 이처럼 경제동우회가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
하게 본 이유로는 첫째, ‘주가편중형 미국식 경영’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경영형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많은 정
보와 전문지식을 가지는 NGO 및 NPO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
각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활
동영역이 확대되고 기업과 사회의 상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종업원, 장
래의 세대, 지역사회 등)를 폭넓게 시야에 넣고, 기업과 사회의 이익을 그 시대의 사회
적 요구에 따라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켜 기업과 사회의 상승발전을 도모하는 경영방
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2) 아울러 동 보고서는 기업평가의 체계를 크게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코포레이트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시장, 환경, 인간, 사회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코포레이
트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이념과 리더쉽, 매니지먼트체계, 컨플라이언스, 정보공시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93)

이렇듯이 경제동우회가 200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물론이고 일본의 정부차원
에서도 다양한 연구 및 지침을 제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191) 經濟同友會, ‘市場の進化’と社會的責任經營(http://www.doyukai.or.jp).
192) 社團法人 日本機械工業聯合會, 平成16年度 CSR(企業の社會的責任)槪念の中小機械製造業への導

入促進のための調査報告書, 2007, p.22.
193) 상제주,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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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정부 주도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정책

먼저 일본정부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정부는 주도적으로 먼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였던 유럽에 비하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일본도 역시 기업의 
주요 전략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제가 발전되어 온 과정
에 비해서 일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측면에서 기부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것과 함께 사회의 문화나 
국민에 대한 복지가 정부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
이 좋다고 보는 견해가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94)

일본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제 이론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유럽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통해서 통제를 하기 보
다는 이니셔티브와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일본경제인단체 연합회를 통해 민간기업이 스스로 규범을 정하여 
이를 스스로 준수하고자 하는 자율적 경향을 보인다.195)

특히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4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개념을 단순한 자선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종업원, 지역사
회 등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중시하고 가장 기초적인 법률준수와 함께 환경보전, 소비
자보호, 공정한 노동기준, 인권, 인재교육, 안전위생, 지역사회공헌 등 광범위한 요소
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였다.196)

일본의 경우 1966년 상법개정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
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입법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1975년 법무성 민
사국 참사관실에서는 회사법 개정에 관한 문제점을 공표하고 각계 의견을 구하였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 중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상 도입할 것인가였다. 
194) 노영순, 전게서, p.49.
195) KOTRA, “주요국 기업의 CSR활동 사례”, ｢Global Issue Report｣ 10-009, 2010, p.9.
196) 經濟産業省, “企業の社會的責任(CSR)に關する座談會 中間報告書”,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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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도입은 실패하였고, 이후 2005년에 들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회사법상 제
도로 도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물론 내부통
제시스템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기업불상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법률준수라고 보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러한 법률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
입은 법률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7)

일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의 경우, 처음에는 각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회보고
서나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환경정보 제공 촉진에 의한 특정
사업자 등의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자의 환경배려 촉진법)”
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1일부터는 특정사업자에게 매년 환경보고서의 
작성, 공표를 의무화하였다. ｢사업자의 환경배려촉진법｣은 사업자가 환경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장려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정부가 먼저 국가적 사업 활동을 통한 환경배려 상황을 매년 공표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배려 상황을 매년 공표할 것
셋째, “특정사업자”를 지정하여 연 1회 환경보고서 공표를 의무화할 것
넷째, 대기업은 환경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노력할 것 등이다.
이후 일본 환경성은 환경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해설한 “환경보고

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표했다. 현재 일부에서는 보고서의 범
위를 노동안전위생, 인권 및 고용, 지역문화의 존중 및 보호, 정보개시, 소비자보호와 
안전문제에 관한 정보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8)

197) 곽관훈, 전게논문, 2011, pp.167-169.
198) 이상훈,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법제화 방향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를 제안하며-”, 기업

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발표논문, 201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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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현재 일본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반면 
글로벌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은 기업의 환경책임론 대두에 따른 환경경영
과 2000년대 초반 일본 기업의 비리에 따른 윤리경영의 강조, 그리고 정보의 공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한 잣대로 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주요정책은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2014)하여 금융청(FSA･Financial Service Agency)
이 중심이 되어 행동강령을 만들고,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공적연금
(GPIF)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포트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와 결합시킨 성장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 형태는 첫째, 국제표준화기구 참여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Global Standard주도에 집중하여 포괄적이고 제한적인 가이
드라인 제시와 그에 따른 국제표준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업환경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Eco Leaf Label>제도(2002)를 도입하여 환경경영지원에 정부정책의 
중점을 두었다는 점. 셋째, 지역사업과 환경 비즈니스의 연계, 자원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목표로 두고서 환경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하였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
다.199)

2. 내부통제제도

일본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기원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기업회계기준심의회의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해서｣에서 내부통제는 내부견
199) 고동수, 전게논문,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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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과 내부감사조직으로 구성되며, 공인회계사 감사의 수임체제로서 최저한 필요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회계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내부통제의 문제는 점차 경영환경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200)

일본에서의 최초의 내부통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당시의 통상산업성 산업합리
화심의회가 공표한 기업의 내부통제의 대강(1951년) 이다. 그 가운데 내부통제는 
“회사의 최고방책에 기초하여 경영자가 회사의 전체적 관점으로부터 집행활동을 계획
하고, 그 실시를 조정하며, 업적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계산적인 통제의 방법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영관리의 한 형태이지만 계산적 수치에 기초하여 행하
여지는 간접적 통제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부통제는 경영자의 경영관리수단의 하나라고 생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201)

특히, 1970년 일본회계연구학회 보고서인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내부통제조직의 연
구｣는 내부통제란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고,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 조정, 평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내부통제를 정비하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것이 재무제표 감사
의 기초 조건이라고 하였다.202)

일본의 내부통제제도가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기 이전에는 학설
과 판례에서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의무나 충
실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그 이후 2002년 상법특례법과 2005년 회사법에 내
부통제에 관한 기본규정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시행된 공익통보자보호법에서도 
내부통제관련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로서 2005
년 12월에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평가 및 감사기준이 발표되었고, 2006년에는 
내부통제보고제도를 포함한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내부통제에 관한 체계가 
확립되었다.203)

200) 長谷川俊明, 新會社法が求める內部統制とその開示, 中央經濟社, 2005, p.12.
201) 土田義憲, 第2版 會社法の內部統制システム, 中央經濟社, 2006, p.32.
202) 土田義憲, 전게서, pp.32-33.
203) 문재호, “內部統制と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韓日比較を中心に-”, 아태연구, 제13권 제1호, 

2006,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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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서 일반회사의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에 대한 사항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회사법의 제정

(1) 회사법 제정 전의 내부통제제도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이며, 다이와(大和)은행을 시

작으로 한 일련의 판결에 의해,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의 이사에게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서 2002년 상법개정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이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①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용인에 관한 
사항, ② 위 ①의 사용인의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확보에 관한 사항, ③ 집행임
원･사용인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그 외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에 관련한 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손실의 위
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외 체제에 관한 사항, ⑥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정관
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관한 그 외의 사항을 결
정해야하고(상법특례법 제21조의7 제1항 제2호), 이 결정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게 하였다(상법특례법 제21조의7 제3항).

또한 감사위원회는 위의 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결의의 내용이 상
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사항과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상법특례법 제21조의29 제2항 제2호).

그 이후 2005년 제정된 신회사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상법특례법에서의 규정을 답
습하면서, 내부통제구축의무를 대회사 전체에 확대하고(회사법 제348조 제4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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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조 제5항), 구축에 관한 결정의 권한･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348조 
제3항 제4호, 제362조 제4항 제6호).204)

(2) 회사법상 내부통제제도
일본 회사법에서의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의무와 그에 대

한 공시의무로 구성되어 있다.205)

  가) 회사법
  2002년 상법특례법에 도입된 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

템 구축의 기본방향을 결정할 것을 의무화 하고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개요를 영업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등 설치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반해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 기본방침
의 결정을 위원회 등 설치회사 뿐만 아니라 대규모회사에 대하여도 추가로 의무화하
였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기본방침에 대한 결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모든 회
사는 당해 사항의 결정을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나 또는 과반수에 의한 결정사항으로 
규정하였다.206)

회사법은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의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기타 주식회사 업무의 적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법무성령으로 정한 체제의 정비를 규정하고 있다(회사
법 제348조 제3항 제4호,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6호). 또한 회사법에서는 법무성
령으로 정한 체제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법무성령에서는 법령준수체제, 리스크 관리
체제, 정보관리체제 등 9가지 항목207)에 걸쳐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거의 
204) 김강석, 전게논문, pp.90-91.
205) 김경석, 전게논문, pp.226-228에서 재인용.
206) 고영진, 전게논문,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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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에서의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회사의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

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와 그 외 주식회사의 업무가 적
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회사법제34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362조 제5항, 제416조 제2항). 
이사(회)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의무와 그에 대한 공시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나) 위원회 비설치회사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며 이를 이사에

게 위임할 수 없다(회사법시행규칙 제348조 제2항･제3항). 
위원회설치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해

야 한다(회사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①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체제(정보관리체제).
②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외 체제(리스크관리체제).
③ 이사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효율적인 업

무집행체제).
④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컴플라이

언스체제).
⑤ 해당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의 적정

207) 회사법상 내부통제의 9가지 구성요소는 1) 이사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체제, 
2)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의 체제, 3) 이사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4) 가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5) 당해 주식회사,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6)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할 사용인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에 관한 사항, 
7) 전호의 사용인이 이사로부터 독립성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 대해 보고하기 
위한 체계 기타 감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9) 기타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내용이다.



- 119 -

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그룹관리체제).

  다) 이사회 비설치회사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직무의 집행이 법령 및 정관

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와 기타 주식회사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회사법 
제348조 제3항 제4호), 이사가 2인 이상이 있는 주식회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에 관한 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은 각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고(회사법 제348조 제3
항),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348조 제2항).

이에 반해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이면서 대회사인 경우에는 이사는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회사법 제348조 제4항). 
즉, 대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회사법시행규칙은 “법무성령으로 정한 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회사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① 이사의 직무의 집행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제1호)
② 손실의 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規程) 기타의 체제(제2호)
③ 이사의 직무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제3호)
④ 사용인의 직무의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제4호)
⑤ 당해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에서의 업무의 적정

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제5호)
그리고 이사가 2인 이상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전술한 법무성령으로 정한 체제

에는 업무의 결정이 적정하게 행하여질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회사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라) 위원회 설치회사
  위원회설치회사라 함은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한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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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말한다(회사법 제2조 제12호). 각 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조직되고(회사법 
제400조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정되며(회사
법 제400조 제2항), 각 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
다(회사법 제400조 제3항).

위원회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회사법시행규칙 제4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체제(정보관리체제).
②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외 체제(리스크관리체제).
③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효율적

인 업무집행체제).
④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컴플라이

언스체제).
⑤ 해당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의 적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그룹관리체제).
⑥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해야 하는 이사 및 그 사용인에 관한 사항
⑦ 전 호의 이사 및 사용인의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⑧ 집행임원 및 사용인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체제, 그 외 감사위원회에 대

한 보고에 관한 체제
⑨ 그 외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이상 

회사법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 감사설치회사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① 감사가 직무를 보조하는 사용인을 둘 것을 요구한 경

우에 해당 사용인에 관한 사항, ② 전 호의 사용인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
항, ③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그 외 감사에 대한 보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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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제, ④ 그 외 감사(監査)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
제(이상 회사법시행규칙 제98조 제4항 각호, 제100조 제3항 각호)를 결정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2) 회사법 시행규칙
회사법 시행규칙은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8

조, 제100조,112조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348조 제3항 제4호 
및 제362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회사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및 제100조 제1
항은 내부통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
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둘째, 손실위험관리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체제, 셋
째, 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넷째, 사용인의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다섯째,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에서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등이다.

그리고 회사법 시행규칙에는 내부통제에 관련 있는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이사(회)
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해 결정 또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개요를 사
업보고에 기재해야 하며(회사법시행규칙 제118조 제2호), 사업보고는 감사(監査)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며, 해당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법시행규칙 제129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회사법이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입법한 배경에
는 2000년의 대화은행 주주대표소송판결 이후에도 회계부정행위, 총회꾼과 관련된 
스캔들 등과 같은 종업원 및 임원의 불법･부정행위가 개입된 기업의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요컨대, 일본의 회사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의 
불상사를 방지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의한 내
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입법화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08)

208) 정대(2006), 전게논문,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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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

그동안 일본에서는 사업회사의 유가증권보고서상 개시내용이 부적정한 사례가 자
주 발생하자 재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기업 내부의 컨트롤 기능이 유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3년 3월의 결산부터 주된 금융기관이 
회사 대표자가 작성한 유가증권보고서상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확인서를 작
성하도록 하고, 다시 2004년 3월의 결산에서는 다른 사업회사도 포함하는 임의의 제
도로서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법제
화하여 2008년도부터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 중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보고서 외에 해당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및 
내부통제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상품거래
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본판 SOX법(또는 J-SOX법)｣ 또는 ｢기업개혁
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의 사업연도부
터 적용되고 있다.209)

금융상품거래법은 증권거래법의 기본이념을 유지하면서, 유가증권 등에 관한 정보
공시의무,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의 행위규범, 금융상품거래소를 둘러싼 제도의 재고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거래법은 그 규정 중에 재무보고에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해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금상법 제24조의4의4), 내부통제의 
대상범위는 연결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유가증권보고서제출회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
사와 관련회사이다.210)

회사법은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금융상품거래법
은 경영진 스스로 내부통제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211)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9) 정준우 외 2인,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018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
정책학회, 2018, pp.157-158.

210) 김강석, 전게논문, p.104.
211) 김영록, 전게서,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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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제도의 법정화
상장회사 기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회사는 유가증권보고서,212) 분･반기보고서의 

기재내용이 금융상품거래법령에 기초하여 적정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
서를 당해 유가증권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24조의4의2). 2004년 3월 기 결
산 이후 유가증권보고서에 임의로 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었으나, 금융상품거래법
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경증권거래소는 모든 
상장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유가증권보고서 등 기재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을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또는 중간회계기간에 관한 유가증
권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한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분식결산 등 기
재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사전에 실시하고, 유가증권보고서가 적절하
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경영진의 책임
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인서제도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대표자의 직위, 성명, 
최고재무책임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 성명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기
재사항 및 양식을 포함하여야 한다.213)

(2) 내부통제보고서의 법정화
회사법은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금융상품거래

법은 경영진 스스로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
이다.214)

내부통제보고서의 입법화란 사업연도마다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그 외 정보의 적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재무보고에 관련한 내부통제)를 평가한 보고서를 유가증
212) 유가증권보고서는 유가증권발행회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재하고, 사업연도별로 내각총리대신

에게 제출하는 공시문서이며, 기업내용의 계속적인 공시에 의해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판단정
보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가격거래형성을 도모하는데 연결되고 
있다. 유가증권보고서의 구체적 기재사항은 해당회사의 상호, 해당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상황 및 
해당회사의 경리상황, 그 외 사업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이다(금상법 제24조 제1항).

213) 小林秀之, 內部統制と取締役の責任(學陽書房, 2007), 134-135頁.
214) 고영진, 전게논문,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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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고서와 함께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이다(금상법 제24조의4의4). 즉, 경
영자자신이 自社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내부통제보고서라는 형식으
로 표명하는 것이다.215)

회사법은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금융상품거래법
은 경영진 스스로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금융
상품거래법 제24조의4의4에서는 “사업연도별로 해당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 및 해당 
회사의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재
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에 관하여 평가한 보고서(내부통제보고서)를 유가증권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통제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일본 내각부령은 보고서의 양식을 정하고 그 주된 기재사항을 규정한다.216)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영자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내부통제의 정
비 운용상황을 확인한 후에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상의 요
점을 선정해서, 내부통제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기능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게 된다. 또
한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그 외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관한 내각부
령272(이하 ‘내부통제부령’이라 한다.)”에서는 내부통제보고서의 양식을 정하고, 주
요한 기재사항으로 ① 대표자의 직책과 이름 등(회사가 재무보고에 관해서 대표자에 
준하는 책임을 갖는 자로서 최고재무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책과 
이름), ② 재무보고에 관련한 내부통제의 기본적 틀, ③ 내부통제의 평가범위, 기준일 
및 평가절차, ④ 평가결과, ⑤ 부기사항(기말일 후에 중요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내부통제부령 제4조, 양
식 제1호).217)

(3) 내부통제보고서의 감사증명의 법정화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통제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증명(내부통

215) 김강석, 전게논문, p.106.
216) 財務計算に関する書類その他の情報の適正性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に関する內閣府令(2007. 8).
217) 김강석, 전게논문,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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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고서)을 받아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의4의2, 제24조의4의
4). 여기서 감사증명을 실시해 주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은 회사와는 특별한 이
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재무보고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동일한 감사인
에 의해 재무제표 감사와 일체로 되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내부통제보고시스템
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구축하고 직접 운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의 중점은 
감사인이 감사행위를 통해 유효한 내부통제보고시스템의 구축을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하여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상의 필요
한 업무절차 등을 분석 및 검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형태를 적정의견, 한정부 적
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불표명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러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
항에 관하여 내각부령은 외부감사인이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내
부통제부령 제6조 제4항).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간결･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내
부통제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내부통제부령 제6 내지 제10조). 구체적인 기재사항
으로는 ① 내부통제감사의 대상, ② 실시한 내부통제감사의 개요, ③ 내부통제보고서
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④ 追記事項, 273, ⑤ 공인회계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해야하는 이해관계이다. 아울러 외국회사에 재무보고에 관련한 내부통제
보고서의 기재 등(동 부령 제11 내지 제13조) 및 SEC에 등록하고 있는 일본의 상장
기업의 재무보고에 관련한 내부통제보고서의 기재 등(동 부령 제14 내지 제17조)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용어･양식 및 작성방법을 그대로 받
아들여, 내부통제부령과 다른 부분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해당회사
의 편리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8)

218) 김강석, 전게논문,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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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1. 사회적 책임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
면서도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기업풍토를 일구어 왔다. 기업도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독일정부는 
1976년 세계 최초로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옮길 정도로 이해당사자 간 사
회적 파트너 의식과 이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감독이사회에 노사가 동등한 비
율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독일주식회사가 공동결정법에 의해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Aufsichtsart)를 갖추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공동결정제도는 노사가 협력하여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경영진
과 근로자 관계를 협력관계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감독기관에 의
하여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가하여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가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다. 

독일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은 2001년 9월 
독일 법무장관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에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2002년 2월 정부위원회는 독일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
하였다. 이 모범규준은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 및 감독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사항
을 반영하고 있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국제적･국내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포
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이 적용대상이나, 비상장기업도 본 모범규준을 준
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상충 및 기업정보 투명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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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독일정부는 윤리경영의 보급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2004년 독일
정부는 재무보고개혁법(BilReG)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여 연례사업보고서에 비재무
적 성과지표도 제시하도록 했다. 2005년에는 연금법을 개정해 연금펀드 및 기금을 투
자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윤리･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했는지를 공시하게 했다. 이
에 따라서 독일정부는 2009년 노동부 산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설립했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은 국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정책을 자문하
며, 2010년 10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액션플랜’ 도입을 결정했다. 도덕적 차원에 머
무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끌어올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액션플랜’은 세부 계획으로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사회적 책임 확립, 중소기업
의 참여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향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CSR-made 
in Germany’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219) 

2. 내부통제제도

1) 주식법

1989년 Coop-Gruppe의 파산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서 기업의 도산과 불상사
가 빈발하자 독일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회 및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결산감사인(Abschlußrüer)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
여 성립된 법률이 1998년 4월 27일의 “기업영역에서의 지배와 투명성에 관한 법률
(KonTraG: Gesetzzur Kontorolle und Transparenzim Unternehmensbereich)”이다. 
동법에 의해 주식법이 개정되었는데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219)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5년 10월호 “글로벌리포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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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üwarnsystem)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감사회에 의한 사전통제시스템
controlsystem)이 규정되었다. 즉 이사는 감사회에 대해 “의도한 업무정책 및 기타의 
사업계획(Unternehmensplanung)의 기본적인 문제 특히 재무투자 및 인사의 계획”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주식법 제0조 제1항).

둘째, 또한 “이사는 회사의 존속에 위험이 될 상황이 사전에 인식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주식법 제0조 제2항). 이는 
적절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와 적절한 내부감사InterneRevision)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0)

2)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또한 독일정부는 이러한 불상사의 배경으로 인해 주식회사의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2002년 2월 26일 확정･공표된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이다. 동 원칙 가운데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대해 감사회와 의견을 조정
하고 법률규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통
제(riskcontrol)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감사회(Aufsichtsrat)의 기본적 임무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사에게 정기
적으로 조언을 함과 아울러 이사를 감시하고 기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결정
에 참가하여야 한다.

셋째, 이사는 감사회에 대하여 계획사업의 발전 리스크의 상태 및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기업에 중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접 또한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220) 정순섭･안수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기본방향”, 금융감독원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
학교금융법센터, 2008,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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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감사회는 이사의 감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및 보고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확정하여야 하고 이사는 감사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21)

제4절 영국

1. 사회적 책임

영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기업 운동과 자선 및 박애주의 전통 속에 발전
되어왔다. 영국 정부는 2000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 장관(기업의 사
회적 책임 Minister)을 임명할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을 실행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국 내 인식을 확산
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영국 의회에서도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꾸준
히 추진해 왔으며, 대대적인 회사법 개정 작업과 함께 사회보고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유럽 내에서도 영국은 SRI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1985년에는 Friends Provident를 설립했으며 이는 담배, 무기, 술, 압제적인 정권을 
제외한 영역에 대한 윤리적 선별 투자를 시행한 최초의 펀드였다. Barchester Green 
투자 역시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윤리투자 전문 기관이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90개 이상의 SRI 펀드가 개설되었다. 현재 빈곤지
역 개발과 환경에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고 있고, 2000년부터 연금펀드 
투자기준에 사회적 책임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2001년부터 정부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가능성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 가지 영역(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고른 정책과 지속가능개발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221) 정순섭･안수현, 전게논문, 2008,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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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Corporate Responsibility Bill(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환경적, 사회적, 경
제적 영향, 고용정책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이 제안 되었지만 폐기되
고, 2005년 3월 개정법이 발효되었으나, 11월 기업의 반발로 취소되었다. 이후 2010
년 새로 출범한 영국정부가 OFR(Operating & Financial Review) 보고서 발간 의무화
에 대해 다시 검토 중에 있다. 정책 활동으로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통한 보고와 투명
성 제고, 다양한 정부-민간 합작 파트너십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금 펀딩 및 지
원 등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담당 주요기관으로는 사업, 기업 및 규제 개혁
부(BERR), 해외개발부(DFID), 외교부(FCO) 등이 있다.222) 

2. 내부통제제도

영국에서는 1980년대 기업의 부실경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지배구조
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부통제제도가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영미법계 
국가이지만 미국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주로 입법화를 통한 법률규제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영국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원칙중심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즉 영국에서는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모범규준이나 지침 등
을 통하여 기업의 원칙중심 내지 자율규제방식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223)

1)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제도

영국의 상장회사 경우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손실을 입은 회사채권자 등은 감사법인에 대하여 감사업무 소홀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4년 ‘회계감사, 조사 및 
222) 포스코경영연구소, 외교통상부 CSR 지원사업 추진 체계 및 중기 로드맵 수립: 중소기업을 중심으

로, 2012, p.36.
223) 권성연,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재와 미래”, 저스티스, 통권 제27호, 2011,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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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익회사 관련 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였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24)

첫째, 주주가 감사인의 책임범위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인의 책임범위는 회
사가 입은 손해인데, 감사인의 책임에 상당한 것으로 법정에서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의 책임에 관하여 미리 금전적 한도를 동의
할 수는 없다. 둘째, 감사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감사절차에 주주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감사인, 고객, 투자자로부터 ⅰ) 감사계약서의 공개, ⅱ) 주주의 감사인에 대
한 질문권, ⅲ) 감사인 사임 문서의 공개, ⅳ)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책임자의 서명
을 받고 있다. 셋째, 공인회계사협회는 감사인, 투자자, 사업자, 감독자 대표로 구성된 
퀄리티 포럼(Quality Forum)을 만들어 감사시스템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감사
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의견을 준 감사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25)

또한 영국은 2006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06)을 개정하였고,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자로 모든 조항이 발효되었다.133) 회사법에서는 회계, 감사 및 보
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회계연도말 일정 기간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회사하우스
(Company House)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공개하는 회사는 7개월에서 6개월로, 폐
쇄회사는 10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그리고 종업원 250명 이상인 회사는 모
두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기부금에 관한 공시한도를 25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인상하기로 하며, 형사판결
은 연차보고서에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226)

2) 통합규준과 회사지배구조규준

224) 정기승, 금융회사 지배구조론, 서울: 법문사, 2008, pp.219-220.
225) DTI, “Company Law Reform White Paper March 2005”, Chapter 3, pp.25-28.
226) DTI, “Company Law Reform White Paper March 2005”, Chapter 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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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규준
1998년 6월 Cadbury 보고서, Greenbury 보고서, Hampel 보고서 등을 기초로 작성

된 모범관행규정과 좋은 지배구조의 원칙으로 구성된 통합규준이 공표되었다.227)

통합규준에서 모든 상장회사는 회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를 경영할 책임이 있고, 임･직
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해
임하는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228)

통합규준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제1부와 기관투자자에 적용되는 제2부로 구성되
어 있다.

제1부 “D. 회계감사 및 책임”(Accountability and Audit)의 “D.2.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에서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유지책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칙 
D.2는 “이사회는 주주의 투자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내부통제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D.2.1.은 “이사는 적어도 매년 기업그룹의 내부통
제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는 재
무통제, 운영통제 및 준법통제 그리고 위험관리를 포함한 모든 통제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 D.2.2.는 “내부감사기능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수시로 
그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 D.3은 “이사
회는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회사
의 감사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정(Code Provision)을 
추가하였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활동의 유효성을 감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즉 
감사위원회는 ① 회사의 재무제표의 완전성과 재무성과에 관한 공시내용을 감시하며, 

227) 정순섭･안수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기본방향”,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
학교 금융법센터, 2008, p.109.

228) 정대,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글로벌비즈니스 법학연구, 제2권 제1호, 
2010,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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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포함된 중요한 재무보고 판단을 평가하고, ② 회사의 내부재무통제를 평
가하며 독립이사로 구성된 리스크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명백히 발표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③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의 유효
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229)

(2) 회사지배구조규준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이하 ‘FRC’라고 한다)가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6월에 영국회사지배구조규준(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을 발표하였다. 이 규준 Section C. 2에서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라는 주제로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회사지배구조규준의 Section C. 
2는 “이사회가 영업상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감수해야만 하는 중요
한 위험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건전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준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통합적
으로 규제하려는 2004년 COSO 보고서와 연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230)

제5절 프랑스

1. 사회적 책임

프랑스에 있어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유럽위원회 고용사회문제총국의 그린페
이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유럽차원의 범위의 촉진｣(200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기업의 공헌｣(2002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229) FRC,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June 2008, C.3.2, p.17.
230) 고영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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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내법의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EU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법제가 존재하고 있다. 주로 연금자금(2001년 7월 17일의 법률)
이나 종업원저축(2001년 2월 19일의 법률)의 운용, 공적 기관의 계약(新공공사업계
약법전 14조)에 있어서 기업에 환경이나 사회, 윤리에의 배려를 재촉하는 법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들은 공공성이 높은 자금의 이용에 관한 법규정이며, 그러므로 당
해 자금을 이용한 활동이 사회나 환경에의 배려나 윤리성을 높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덧붙여 연금재원의 운용을 담당하는 공적인 금융기관, 예금
공탁금고는 그 경영의 일반원칙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할 방침을 채택하고 
있고, 운영하는 재원의 크기에서 법률과는 독립하여 기업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1977년 법제화를 시작으로, 1979년부터 기업자체 사회 보고(Bilan Social로 알려
짐)를 실시하여 2001년 신경제법 “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NRE)”이 통
과되어 사회와 환경영향보고가 필수가 되었다. 이것이 이후 비재무적보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고에 추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 진다. 기업사회적책임보고서의 법제
화에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
는 특징을 가진다. 

정책활동으로 공공구매, 연금적립펀드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었고, 가이드라인 홍보, 공정무역에 대한 재정지원, 신규사
업라인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생태지속가능개발
부(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 정책 담당기관으로 배
정된 상태이다.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고, 대기업조차도 기업
의 사회적 책임, Sustainability 의 개념에 혼란이나 잘못된 이해가 많은 상황이다. 중
소기업 대상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제고, 기업사이즈와 관계없이 전사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여, 기업의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전체적 접근 개발의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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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제도

프랑스의 2003년 개정된 ｢금융안정법｣에 의하면, 이사회나 감사회 의장은 내부통
제시스템이 포함된 연차보고서의 부속서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117조), 이러한 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0조). 그리고 금융시장감독청이 2006년에 발표한 ‘내부통제절차의 구조’
에서는 각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COSO 보고서와 
영국의 턴불위원회 보고서(Turnbull Report)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강제력을 갖
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시스템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232)

1) 상법상의 내부통제제도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규제에 있어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안정법 제117
조에 규율되어 있고, 내부통제보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 제225-37조 및 제
225-68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회장(일원적인 기관구성)과 감사
회장(이원적인 기관구성)이 주주총회에 제출할 각각의 보고서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체제의 현황,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행동계획과 그 절차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225-37조 제6항, 제225-68조 제7항).

내부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5-37조 및 제225조-68조는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시스템 구축의무
화 회사가 상장회사 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회사로 한정되었지만, 설명범
위가 확대되어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위험관리절차에 대하여도 설명하

231) 포스코경영연구소, 전게논문, 2012, pp.39-40.
232) 김건, 전게논문, 2015,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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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회계정보의 작성 및 전달에 관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상법은 회계감
사인도 이들 보고서 중에서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정보의 선정과 취급에 대한 내부통제
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5-235조).

회계감사인은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이들은 
각자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인이 단독기관
이라는 점에서 합의체기간인 업무감독이사회(Conseil de surveillance)와 구별된
다.233) 프랑스 회사지배구조론에서 독창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회계감사인제도는 2001년 신경제규제법과 2003년 금융안정법에 의하여 
재정립되었다. 또한 2006년 유럽연합회사법지침(la directive du 17 mai 2006 
concernant le controle legal des comptes annuels)의 영향을 받았다.234)

2) 내부통제보고제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융안정법 규정에는 제117조와 제120조가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업적에 관한 결산보고부터 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회(conseil de surveillance)의 의장이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의한 업무의 
준비와 조직구성의 조건, 회사에 의해 채택되어 있는 내부통제의 절차에 대해서 연차
보고서의 부속서류라는 형태로 주주총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둘
째, 회계감사인(Commissaires aux comptes)은 연차결산서에 관한 보고서상 제117
조의 규정된 이사회 또는 감사회 의장에 의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재무정보의 작성과 취급에 관한 내부통제의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20조).235)

233) 원용수, “프랑스 회계감사인 법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법학, 제17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9, p.53.

234) 김건, 전게논문, 2015, p.73.
235) 정대, 전게논문,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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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 규정은 2005년 7월에 제정된 ‘경제의 신뢰와 현대화법’(Loi Breton: la 
loi n°2005-842 du 26 juillet 2005 pour la confiance et lamodernisation de 
l´economie)에 의해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236) 프랑스의 금융안정법은 
미국 회계개혁법 제404조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이는 내부통제절차의 대상을 회
계 및 재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고 있다. 다만 회사에 어떤 내부통제절차를 둘 것인지는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내부통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회사가 스
스로 판단하여 설치한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설명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237)

3) 금융감독기구의 내부통제규준

내부통제규준은 모든 회사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보고서를 
집필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미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업계규제를 대체하는 것도 아
니다. 이 규준은 이사회나 감사회 의장이 작성하는 내부통제보고서의 양식을 통일화
하여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238)

내부통규준의 일반원칙은 ① 내부통제의 정의, ② 내부통제의 범위, ③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④ 내부통제의 주체, ⑤ 내부통제의 한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다.239)

첫째, 내부통제란 회사의 책임 하에 설정되어 운용되는 회사의 시스템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활동의 관리, 경영의 유효성 및 경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회사의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된 회사의 특성에 적합
한 수단, 행동, 절차 및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에는 법령 등
236) 원용수, 상게논문, p.122.
237) 김건, 전게논문, 2015, p.74.
238) 정대, 전게논문, 2010, pp.142-143.
239) Le dispositif de Controle Interne: Cadre de reference, Les Principles Generaux de Controle 

Interne, 2.2 Expose detaille,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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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수, 업무집행 책임자의 지시와 방침의 적용, 자산의 보전과 같은 회사의 내부프
로세스의 건전한 기능, 재무정보의 신뢰성 등을 보증할 목적으로 설치된다고 설시하
고 있다. 이 내부통제규준은 금융시장의 감독기관인 금융시장감독기구의 주도로 설정
된 것이어서, 회계정보에 관련된 내부통제의 적용지침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규준은 내부통제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시
스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둘째, 내부통제규준은 내부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 회사는 각자의 상황에 적합
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면 되는데, 기업집단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
사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및 모자회사간의 관계에 적합한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통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는 미국 COSO 보고서의 5개 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 감시활동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
다. 다만 구성요소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실시여부
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넷째, 내부통제는 회사 경영에 관련 있는 자가 운영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규준은 이사회 또는 감사회, 경영업무집행책임자, 내부감사, 종업원 등 모든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사회 또는 
감사회 의장은 내부통제에 대해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고, 업무집행책임자는 회
사의 상황과 경영활동에 적합한 내부통제체제를 정하고 이를 운영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내부감사는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상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감사대상영역의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할 책임이 있고, 종업원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 
운용, 감독하기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이 규준에서는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목적달성
을 위한 궁극적인 방책은 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한계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특히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자의 과실에 의한 기능 정지 또는 저
하, 비용대비 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회사가 내부통제체제의 설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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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과대한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
정수준의 리스크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240)

240) 홍복기･박세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
용역 보고서, 2011,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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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제1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는 통계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
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종사자들의 법규준수 등 현실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통하여 현재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책
임의 수준과 준법감시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세 번째는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이론적인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다
른 차원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의 통계분
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내부통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론적 과제들을 도출
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지역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배포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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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시기는 2019년 12월 2
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배부된 총 300부의 설문지는 직접 방문과 
우편 또는 Fax, E-mail의 방식으로 직접 배부하여 총 21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
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항목 누락 등의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총 207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인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설문
지 배부와 회수현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설문지 배부 설문지 회수 설문지 회수율 분석대상 제외 분석활용 자료

300부 218부 72.6％ 11부 207부

2) 자료의 분석

설문대상의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무기관, 연
령,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위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내용은 <표 4-2>와 같다.

근무기관은 은행이 132명, 63.8%, 보험회사 53명, 25.6%, 증권회사 22명, 10.6%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6세-39세가 91명 44.0%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30세-35세가 
88명 42.5%, 40세 이상이 23명 11.1%, 30세 미만은 5명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영업점이 125명으로 60.4%, 본점 부서가 78명으로 37.7%, 준법감시부
는 4명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10년 미만이 109명으로 52.75%, 5년 미만이 74명으로 35.7%, 10
년-15년 미만이 21명으로 10.2%, 15년 이상이 3명으로 1.42%로 나타났는데 재직기
간은 5년-10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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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는 사원이 188명으로 90.8%, 과(팀)장급이 15명으로 7.30%, 부(점)장급 이상
이 4명,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비 율(%)

근무기관
은   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132
22
53

63.8
10.6
25.6

연  령
30세  미만
30세-35세
36세-39세
40세 이상

5
88
91
23

2.4
42.5
44.0
11.1

근무부서 
준법감시부
본점 부서
영업점

4
78
125

1.9
37.7
60.4

재직기간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 이상

74
109
21
3

35.7
52.7
10.2
1.4

직  위
부(점)장급 이상

과(팀)장급
사  원

4
15
188

1.9
7.3
90.8

2. 설문의 구성과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의 구성과 측정은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관련된 설문문항의 구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요인인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
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의 네 가지 유형 중 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적 
책임”을 선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책임”은 기업이 법률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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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지키는 등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법률준수와 관련
된 내부통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 책임과 관련되는 설문문항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음, ② 회사는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법규를 잘 지키는 편임, ③ 회사는 기
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잘 지키는 편임, ④ 회사는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편
임, ⑤ 회사는 기업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편임 등의 총 5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법률적 책임의 각각의 설문문항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
을수록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서 사용한 설문지는 최
규진(2010),241) 이찬열(2012),242) 박형근(2018)24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
들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설문문항과 관련하여, 
외부적 요인은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4문항,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6문항,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4문항, 내부
적 요인은 ‘준법감시인 및 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4문항,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
질’ 3문항, 그리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요인’은 4문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지지’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은 ① 경영
진은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원을 하고 있음, ② 경영진은 준법감시인 
241) 최규진, “금융시장에서의 준법감시기능 실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03-104.
242) 이찬열, “준법감시인제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52.
243) 박형근(2018),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

리적 조직문화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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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함, ③ 경영진은 영업실적 보
다는 법규준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④ 경영진은 준법감시인이 부당한 사례를 보
고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 등의 총 4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2)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은 ① 감독당국은 준
법감시인의 업무 범위, 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② 최근 귀 행(귀 
사)의 준법감시인(또는 담당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나 제재에 대한 수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함, ③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가 예방위주의 조치라기보다는 
적발과 징계위주의 제재가 많은 편임, ④ 금융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일관성 있고 명확
한 법률･시행령 및 규정 해석을 받고 있음, ⑤ 금융감독 당국이나 거래소 등으로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지침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고 있음, ⑥ 빈번히 금융
사고 등이 발생한 이유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약해서 발생했다고 생각
함 등의 총 6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3)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은 ① 각 부
서(직원)은 준법감시기준에 따라 업무를 준수함, ② 각 부서(직원)은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나 윤리강령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음, ③ 직원들이 업무규
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기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함, ④ 직원들은 준법서약서 등 서명한 준법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등의 
총 4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 145 -

4) 준법감시인 및 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은 ① 준법감시부서는 독립적
으로 업무를 수행함, ② 준법감시부서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수 있음, ③ 준법감시
인은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준법감시업무에 더욱 효과적임, ④ 준법감시 업무처리 규
정 및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음 등의 총 4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5)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은 ①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
지원부 직원은 업무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며, 능력과 자질이 있음, ② 준법감
시인의 자질에 따라 준법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임, ③ 준법감시부서의 부
(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등의 총 3개의 문항을 측
정하고자 한다. 

6)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은 ① 준법감시기능이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②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 기업가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③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영
업능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④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비용
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함 등의 총 4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준법감시인제도의 각각의 설문문항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
을수록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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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의 구성은 <표 4-3>과 같다.

<표4-3> 설문지의 구성
변   수 설    문    내    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사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음
-회사는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법규를 잘 지키는 편임
-회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잘 지키는 편임
-회사는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편임
-회사는 기업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편임

외부적 
요인

경영진의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경영진은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원을 하고 있음 
-경영진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권

한을 부여함
-경영진은 영업실적 보다는 법규준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경영진은 준법감시인이 부당한 사례를 보고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

공적 자율
기관의 

협조 지원 
및 규제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 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최근 귀 행(귀 사)의 준법감시인(또는 담당자)에 대한 금융 감독 당
국의 징계나 제재에 대한 수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함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가 예방위주의 조치라기보다는 적발과 
징계위주의 제재가 많았다고 생각함

-금융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일관성 있고 명확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해석을 받고 있음

-금융감독 당국이나 거래소 등으로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지침
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고 있음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이유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약
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함

각 부서
(임 직원)
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

여부

-각 부서(직원)은 준법감시기준에 따라 업무를 준수함
-각 부서(직원)은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나 윤리강령에 관련

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음
-직원들이 업무규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 기

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직원들은 준법서약서 등 서명한 준법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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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설    문    내    용

내부적 
요인

준법
감시인/
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부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준법감시부서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수 있음
-준법감시인은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준법감시업무에 더욱 효과적임
-준법감시 업무처리 규정 및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음

준법감시
인/부서원
의 자질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부 직원은 업무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며, 능력과 자질이 있음

-준법감시인의 자질에 따라 준법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임
-준법감시부서의 부(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준법감시기능이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 기업가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영업능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

각함
인구통계학적 

특성   근무기관, 연령, 근무부서, 재직기관, 직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자료분석 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
시인제도의 운영실태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그리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연구대상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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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증분석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변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률적 책임과 기업의 통제 중 외부적 요인
들인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
제’,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내부적 요인들인 ‘준법감시인 및 
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그리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
성요인’ 대한 평가를 위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연구변수
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각 개별적인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률적 책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주관적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응답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
면 <표 4-4>와 같다.

법률적 책임에 대한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다.
법률적 책임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회사는 기업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편임’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사는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편임’, ‘회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잘 지키는 편임’, ‘회사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
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사는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법
규를 잘 지키는 편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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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법률적 책임에 대한 기술적 통계
구 분 측   정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법률적 
책임

회사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음 3.27 .42

3.34
회사는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법규를 잘 지키는 편
임 3.18 .50
회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잘 지키는 
편임 3.36 .75
회사는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편임 3.40 .71
회사는 기업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편임 3.51 .55

2)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

(1) 외부적 요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주관적 인식수준

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응답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와 ‘각 부서(임･직
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지만 ‘공
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경영진은 준
법감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원을 하고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경영진은 영업실적 보다는 법규준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경영진은 준법감
시인이 부당한 사례를 보고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진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금융감독 당국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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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경영진의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경영진은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
원을 하고 있음 3.15 .53

3.10
경영진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업무
에 관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함 3.08 .49

경영진은 영업실적 보다는 법규준수에 우선순위
를 두고 있음 3.10 .49

경영진은 준법감시인이 부당한 사례를 보고할 경
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 3.09 .39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 권한 및 책
임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2.52 .84 2.63

사 및 조사가 예방위주의 조치라기보다는 적발과 징계위주의 제재가 많았다고 생각
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이유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과 징계가 약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함’, ‘금융감독 당국이나 거래소 등으로부터 시장상
황에 따라 적시에 지침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고 있음’, ‘감독당국은 준법감
시인의 업무 범위, 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과 ‘금융감독 당국 등
으로부터 일관성 있고 명확한 법률･시행령 및 규정 해석을 받고 있음’, ‘최근 귀 행(귀
사)의 준법감시인(또는 담당자)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나 제재에 대한 수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함’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업
무규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 기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원들은 준법서약서 등 서명한 
준법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각 부서(직원)은 준법감시기준에 따라 업무를 준수
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부서(직원)은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나 윤리강
령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5>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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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율
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최근 귀 행(귀사)의 준법감시인(또는 담당자)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나 제재에 대한 수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함

2.23 .91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및 조사가 예방위주의 조치
라기보다는 적발과 징계위주의 제재가 많았다고 
생각함

3.24 .71

금융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일관성 있고 명확한 법
률･시행령 및 규정 해석을 받고 있음 2.52 .91
금융감독 당국이나 거래소 등으로부터 시장상황
에 따라 적시에 지침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고 있음

2.64 .91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이유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약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함 2.66 .85

각 부서
(임･직원)
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

여부

각 부서(직원)은 준법감시기준에 따라 업무를 준
수함 3.25 .50

3.27

각 부서(직원)은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나 윤리강령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음 3.16 .50
직원들이 업무규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 기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3.38 .65

직원들은 준법서약서 등 서명한 준법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3.29 .58

(2) 내부적 요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내부적 요인의 주관적 인식수준

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응답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내부적 요인에 대한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다.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준법감시인은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준법감시업무에 더욱 효과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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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시부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준법감시부서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수 
있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법감시 업무처리 규정 및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준법감시부서의 부(점)에 대
한 모니터링은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자질에 따라 준법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임’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부 직원은 업무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며, 
능력과 자질이 있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6> 내부적 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

구  분 측   정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준법감시인/
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부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3.22 .67

3.22
준법감시부서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수 있음 3.21 .50
준법감시인은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준법감시업무
에 더욱 효과적임 3.37 .67
준법감시 업무처리 규정 및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음 3.08 .33

준법감시인/
부서원의 

자질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부 직원은 업무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며, 능력과 자질이 있음 3.30 .46

3.37준법감시인의 자질에 따라 준법감시기능이 효과
적으로 운영될 것임 3.32 .57
준법감시부서의 부(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3.51 .61

(3)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주관

적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응답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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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다.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고 생각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준법감
시기능으로 인해 회사 기업가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준법감시기능으
로 인해 영업능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법감시기능
이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7>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
구 분 측   정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준법감시
기능의 
실효성

준법감시기능이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 도
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3.14 .55

3.38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 기업가치 제
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3.52 .66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영업능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3.32 .53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비
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함 3.55 .67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분석

(1) 근무기관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에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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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인식도는 은행 종사자가 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증권회
사 종사자가 3.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회사 종사자가 3.13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근무기관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기관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행 3.36 .07

3.835 .001**증권회사 3.20 .37
보험회사 3.13 .62

*: p<0.05, **: p<0.01, ***: p<0.001

(2) 연령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연령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에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6세-39세가 
3.32, 30세-35세가 3.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 3.15로 가장 낮게 나타났
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연령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30세  미만 3.15 .37

5.326 .001**30세-35세 3.22 .36
36세-39세 3.32 .55
40세 이상 3.41 .4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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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부서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부서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에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는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본점 부서 종사자가 3.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점 종사자가 5.95로 가장 낮게 나
타났는데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근무부서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부서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법감시부 3.50 .45

6.475 .000***본점 부서 3.41 .60
영업점 2.95 .51

*: p<0.05, **: p<0.01, ***: p<0.001

(4) 재직기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에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는 5년 미만이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15년 미만이 3.51, 5년-10년 미만이 3.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상이 3.1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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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재직기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5년 미만 3.66 .64

6.227 .0545년-10년 미만 3.48 .61
10년-15년 미만 3.51 .42

15년 이상 3.15 .76
 *: p<0.05, **: p<0.01, ***: p<0.001

(5) 직위에 따른 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에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급이 
3.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표 4-12> 직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직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점)장급 이상 3.37 .52

2.538 .297과(팀)장급 3.40 .53
사  원 3.65 .47

*: p<0.05, **: p<0.01, ***: p<0.001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 분석

(1) 근무기관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에서와 같이 ‘경영진의 준법감시업
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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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으로 증권회사 종사자가 3.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종사자가 2.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증권회사 종사자가 2.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종
사자가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증권회사 종사자가 3.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종사자가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
이에 차이는 없었다.

<표 4-13> 근무기관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기관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은   행 2.93 .22
3.745 0.015*증권회사 3.00 .32

보험회사 3.59 .61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은   행 2.22 .05

2.664 0.033*증권회사 2.92 .01
보험회사 3.38 .43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은   행 3.07 .42
3.159 0.130증권회사 3.26 .30

보험회사 3.77 .38
*: p<0.05, **: p<0.01, ***: p<0.001

(2) 연령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연령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에서와 같이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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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36세-39세가 3.04, 30세-35세가 2.95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 
2.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6세-39세가 3.02, 30세-35세가 2.15로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30세 미만이 2.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
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도 40세 이상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6세-39세가 3.44, 30세-35세가 2.95로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30세 미만이 2.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
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표 4-14> 연령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30세 미만 2.81 .18
3.257 .001**30세-35세 2.95 .16

36세-39세 3.04 .17
40세 이상 4.21 .30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30세 미만 2.01 .15
1.875 .20330세-35세 2.15 .49

36세-39세 3.02 .18
40세 이상 3.63 .24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30세 미만 2.44 .13
2.325 .18330세-35세 2.95 .15

36세-39세 3.44 .40
40세 이상 4.08 .12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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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부서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부서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에서와 같이 ‘경영진의 준법감시업
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본점 부서 종사자가 2.9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3.12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2.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점 부
서 종사자가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본점 부서 종사자가 2.9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2.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
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표 4-15> 근무부서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부서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준법감시부 2.15 .18
2.559 0.011*본점 부서 2.93 .20

영업점 3.25 .49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준법감시부 2.17 .29

4.189 0.001**본점 부서 1.89 .39
영업점 3.12 .31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준법감시부 2.77 .18
1.723 0.132본점 부서 2.93 .19

영업점 3.52 .4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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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기간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에서와 같이 ‘경영진의 준법감시업
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 대한 인식도는 15년 이상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10년-15년 미만이 4.13, 5년-10년 미만이 3.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
만이 2.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
는 없었다.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10년-15년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5년 이상이 3.50, 5년-10년 미만이 2.96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5년 미만이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10년-15년 미만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5년 이상이 4.01, 5년-10년 미만이 3.36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이 2.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재직기간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5년 미만 2.88 .29
3.373 0.1425년-10년 미만 3.02 .12

10년-15년 미만 4.13 .23
15년 이상 4.75 .46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5년 미만 1.82 .32
2.552 0.012*5년-10년 미만 2.96 .18

10년-15년 미만 3.67 .26
15년 이상 3.50 .69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5년 미만 2.88 .29
4.925 0.001**5년-10년 미만 3.36 .40

10년-15년 미만 4.09 .12
15년 이상 4.01 .13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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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위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위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에서와 같이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
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급이 2.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이 2.18로 가장 낮게 나타
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2.74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급이 2.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이 1.5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
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급이 3.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
이 2.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직위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직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부(점)장급 이상 2.18 .37
2.375 0.031*과(팀)장급 2.68 .42

사  원 3.16 .46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부(점)장급 이상 1.52 .26
2.557 0.028*과(팀)장급 2.63 .63

사  원 2.74 .69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부(점)장급 이상 2.68 .35
2.329 0.015*과(팀)장급 3.27 .50

사  원 3.34 .4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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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 분석

(1) 근무기관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에서와 같이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증권회사 종사자가 3.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종사자가 3.02로 가장 낮
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증권회사 종사자가 3.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종사자가 
3.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근무기관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기관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은   행 3.02 .32
2.573 0.014*증권회사 3.35 .23

보험회사 3.66 .29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은   행 3.19 .28
3.529 0.033*증권회사 2.46 .41

보험회사 3.61 .31
*: p<0.05, **: p<0.01, ***: p<0.001

(2) 연령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연령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19>에서와 같이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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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6
세-39세가 3.40, 30세-35세가 2.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36세-39세가 3.58, 30세-35세가 3.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
만이 2.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
이는 없었다.

<표 4-19> 연령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30세 미만 2.15 .11

1.828 .108
30세-35세 2.94 .14
36세-39세 3.40 .26
40세 이상 3.86 .19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30세 미만 2.73. .14
2.638 .14930세-35세 3.08 .14

36세-39세 3.58 .32
40세 이상 3.86 .38

*: p<0.05, **: p<0.01, ***: p<0.001

(3) 근무부서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부서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표 4-20>에서와 같이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본점 부서 종사자가 2.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2.54로 가
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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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3.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점 부서 종사
자가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근무부서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부서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부 2.54 .26
2.282 0.015*본점 부서 2.92 .33

영업점 3.22 .41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준법감시부 2.66 .20

3.359 0.027*본점 부서 3.05 .12
영업점 3.60 .36

*: p<0.05, **: p<0.01, ***: p<0.001

(4) 재직기간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표 4-21>에서와 같이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도는 15년 이상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15년 미만이 3.79, 5년-10년 미만이 3.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이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는 10년-15년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5년 이상이 3.50, 5년-10년 미만이 2.9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이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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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재직기간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5년 미만 2.86 .26
3.731 0.002**5년-10년 미만 3.32 .28

10년-15년 미만 3.85 .20
15년 이상 4.11 .22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5년 미만 3.07 .12
2.523 0.013*5년-10년 미만 3.52 .32

10년-15년 미만 3.79 .35
15년 이상 4.33 .39

*: p<0.05, **: p<0.01, ***: p<0.001 

(5) 직위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위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표 4-22>에서와 같이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
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
급이 3.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이 2.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직위에 따른 내부적 요인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직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부(점)장급 이상 2.63 .18
2.27 0.013*과(팀)장급 3.22 .41

사  원 3.29 .34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부(점)장급 이상 2.66 .20

2.84 0.153과(팀)장급 3.12 .39
사  원 3.42 .4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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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급이 3.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이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 분석

(1) 근무기관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표 4-23>에서와 같이 ‘준법감시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증권회사 종사자가 3.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종사자가 3.22로 가장 낮
게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3> 근무기관에 따른 준법감시기능 실효성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기관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은   행 3.22 .41
5.174 0.001**증권회사 3.47 .28

보험회사 3.73 .46
*: p<0.05, **: p<0.01, ***: p<0.001

(2) 연령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연령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4>와 같다. <표 4-24>에서와 같이 ‘준법감시기능
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6
세-39세가 3.51, 30세-35세가 3.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 2.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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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연령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30세 미만 2.35 .21
5.336 .42430세-35세 3.15 .27

36세-39세 3.51 .33
40세 이상 4.03 .37

*: p<0.05, **: p<0.01, ***: p<0.001

(3) 근무부서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부서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5>와 같다. <표 4-25>에서와 같이 ‘준법감시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본점 부서 종사자가 3.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법감시부 종사자가 3.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5> 근무부서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근무부서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준법감시부 3.15 .31
2.571 0.010*본점 부서 3.38 .46

영업점 3.57 .41
*: p<0.05, **: p<0.01, ***: p<0.001

(4) 재직기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표 4-26>에서와 같이 ‘준법감시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15년 이상이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15년 미만이 3.96, 5년-10년 미만이 3.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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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
었다.

<표 4-26> 재직기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5년 미만 3.05 .39
2.752 0.1575년-10년 미만 3.46 .33

10년-15년 미만 3.96 .34
15년 이상 4.50 .37

*: p<0.05, **: p<0.01, ***: p<0.001

(5) 직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따른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7>과 같다. <표 4-27>에서와 같이 ‘준법감시기능
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팀)장
급이 3.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점)장급 이상이 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직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의 차이분석
외부적 요인 직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부(점)장급 이상 2.76 .43
3.727 0.020*과(팀)장급 3.38 .46

사  원 3.46 .3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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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8>과 같다. <표 4-28>의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 책임과 공적･자율
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간의 상관계수는 0.33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법률적 책임과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간의 상관계수는 0.328로 그 다음으로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표 4-28>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법률적 
책임

경영진의  
관여와 
지지

공적 자율기관의 
협조 지원 및 

규제
부서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준법감시인/
부서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
부서원의 

자질
준법감시
기능의
실효성

법률적 책임 1.00
경영진의 관여와 

지지 .127** 1.00
공적 자율기관의 

협조 지원 및 규제 .331** .134 1.000
부서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 .201** .098 .307** 1.000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106 .086 .311** .210** 1.000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 .104 .057 .115 .085 .017 1.000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328** .215** .234** .247** .213** .301** .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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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요약

1. 실증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
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법사회학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지역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분석 
단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배포된 설문지에 대하여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시기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배부된 총 300부의 설문지는 직접 방문과 우편 또는 Fax, 
E-mail의 방식으로 직접 배부하여 총 21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항목 누락 등의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총 207부의 설
문지를 최종적인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0 for Window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준법
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그리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연구대상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
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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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법률적 책임의 주관적 인식수준과 관련하
여, 법률적 책임에 대한 ‘회사는 기업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편임’, ‘회사는 회계관리
를 투명하게 하는 편임’, ‘회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잘 지키는 편임’, ‘회사
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음’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지만, ‘회사는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법규를 잘 지키는 편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둘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주관적 인
식수준과 관련하여, 외부적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 
와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 여부의 수준’ 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
을 나타냈지만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
응을 보여 주었다.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서는 ‘경영진은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원을 하고 있음’이,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서는 ‘금융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조사가 예방위주의 조치라기보다는 적발과 징계위주의 제재가 
많았다고 생각함’이,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 여부에서는 ‘직원들이 
업무규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 기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부통제에 대한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내부적 요인에 대한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
났다.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에서는 ‘준법감시인은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준법감시업무에 더욱 효과적임’이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서는 ‘준법감시부서의 
부(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여 주었는데,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고 생각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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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
인 그리고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해서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를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지지’,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
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지
지’,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른 외부적 요
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지지’, ‘공적･자
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직기간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지지’에서는 15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인식도는 10년-1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위
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
와지지’,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인식수준은 모두 사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에서는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
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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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는 4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
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
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직기간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대
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
질’에 대한 인식도는 10년-1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내부적 요인
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 ‘준법감시인/부서원
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보험회사 종사자가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
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4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5 수준
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근무부서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
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영업점 종
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재직기간에 따른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
에서는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15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에 차이는 없었다. 직위에 따른 준법감시기
능의 실효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는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도는 사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의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 책임과 공적･자율기관의 협
조･지원 및 규제 그리고 법률적 책임과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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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1. 실증분석 결과의 의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내
부통제제도에 대한 주제들을 분리하여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옴으로 인하여 금융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의 양자 간의 관계를 같이 병행하여 이루
어진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
들을 토대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식수준을 실증분석하는 방식으로 연
구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기관
의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질적 차원에서 내부통
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준법감시인의 직무권한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의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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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실천 방법 중의 
하나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이라 하겠다.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경영진이 준
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직무권한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서는 업무범위의 명확화에 따른 업무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준법감시인 의 실질적 역
할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제의 완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업
무규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 기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직원들은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나 윤리강령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인
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준법감시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내부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 및 지위확보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자질의 수
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한 부분이지만 
기업에서 준법감시제도가 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제도를 운영하
는 주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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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하는 주체인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지위의 확립과 보고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준법감시기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서 회
사의 리스크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며 영업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내부통제제도의 정립을 위한 준
법감시기능의 효율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듯이 본 연구에서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내부통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론적 
과제를 다음 절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의 필요성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지
위격상 및 임기보장,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부서의 인력확충 및 권한강
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강화 등 준법감시인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즉,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고,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모든 업
무회의 참여 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요구권을 부여하여 내부통제 컨트롤타
워를 준법감시인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
보를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
하도록 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결격요건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최고경영자 및 감사
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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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반복적으로 발생
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및 감사도 엄정 제재하였다.244)

이렇게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
어 오고 있지만,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상법상 법제화의 필요성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상법상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이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의 전개는 상법 제169조 회사의 의의에 기초를 두고 
있고, 논의의 발전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감사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영리는 분배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회사가 영리행
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후 이를 분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사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법인”이라 함은 법률로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같은 
개념으로 국민임을 의미한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회사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의 국민으로서의 임
무는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
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론으
로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을 위한 차원에서 제도화
된 감사제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해 나간다던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된 준법감시인 제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해 나갈 

244) 김태명･이재춘(2016), “준법감시인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9권 제3
호(통권 제47호),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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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행 우리 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나 기준 또한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입법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상법상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고, 
명문의 규정이 만들어 지면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실천적 내용은 상법시행령에서 구
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의 법제화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으로써 통제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부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통
하여 특정 주체에 법령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
원들은 내부통제를 준법감시인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령 준수
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의 모든 임직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법 개정안(2020년 6월 국무회의 통
과)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임직원
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CEO와 준법감시인 등에게, 
위험관리기준 관련해서는 CEO,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책임 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였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
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였다.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
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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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대표자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만 준
법감시인과 함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
지 않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현재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
제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의결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
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법제로 명문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맞는 내부통제체제
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최
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제3절 준법감시인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1.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융법규상 준법감시
제도는 준법감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업무로만 생각한다
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준법감시인으로 이어지는 준법감시 지배구조가 명
확하지 않다.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법규준수가 회사의 존속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포함되는 준
법감시위원회를 통해 회사전체의 윤리와 준법감시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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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운영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적법경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 임직원의 

위법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시 기능 및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회로부터 준법감시업무를 위
임받은 기관으로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회사의 업무
담당 이사 수준의 내부위원이 존재해야 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245)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포
함하는 광의의 내부통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령 개정을 통한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 등을 감안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로 하나 규정의 개정은 법령의 개정보다
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감독규정의 ‘위험관리체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준법
감시위원회제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즉, 감독규정에서 위
험관리위원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여 준법감시위원회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추후 법령의 재개정을 통해서 입법화하는 것이다.

감독규정에서 회사가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시적이며 실질적인 위험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준법감시위원회제도에 큰 시사점을 준다. 아무리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이 주어진 직무
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감독규정을 개
정을 떠나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준법감시업무의 중요성을 먼저 감안하여 준법감시위
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246)

245) 동지, 조창훈, 전게논문, 2013, pp.195-208.
246) 동지, 조창훈, 2013, 전게논문,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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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감시인의 위상 강화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은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이 준법감시인
을 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시켜 금융기관 내부에
서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내부통제 업무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금
융기관 내부에서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내부 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규
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① 최근 사업연
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
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
외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④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⑤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
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해당) 또는 외국금
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
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은 직원이 준법감
시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항은 중소 규모 금융기관들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함께 
퇴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 규모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 부서의 인원 수나 
전문성 등의 면에서 대규모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열악한데 준법감시인의 지위까지 낮
다면 내부통제 기능아 약화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또한 업
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
위가 아닌 명칭을 기준으로 넓게 해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의 명칭만 변경하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과도한 겸직 및 권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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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실효적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준법감시인의 금융기관 내부에서의 지위 및 권한
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중소 규모
의 금융기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에 대한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준법감시인의 위상 강화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명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적인 직제상으로도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대표이사와의 직접적인 보고 체계를 실질
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247)

3.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실질화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때, 준법감시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의 근무경력을 완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준법감
시인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에서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
격 요건은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준법감시인이 되는 
경우 내부통제 대상인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내부
통제 업무 자체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248)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적극적 자격요건보다는 간
접적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관련 기관

247)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2018, pp.28-29.
248)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전게서, 2018,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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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관련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금
융감독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등으로 완
화하여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등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단순히 법률적이고 회계적인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수행
과 관련한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 업
무관련 경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
인의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자로 제한시키는 법제마련이 필요하다. 즉,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4.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유인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책의 부여와 관련
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9]에서 적용대상에 대해서
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 4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감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
상인 금융기관의 경우(제재감경 대상 건의 검사기준일이 경영실태평가 검사기준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두 검사기준일이 같은 경우를 포함)

둘째,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장의 표창, 상훈법･정부표
창규정에 의한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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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1단계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제재대상 위법･행위의 동기, 원인, 결
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단계
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은 매회 평가등급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 외에 적절하게 내부통제 체계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유
인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한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체제 및 운
영 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제재 양정 시 금융기
관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내부통제제도의 정립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유인화제
도로서 내부통제제도를 갖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을 상당정도 경감해 주는 
것 등의 형사적 인센티브, 기업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등 
행정적 제재의 경감 등 행정적 인센티브,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이 금전적 배
상액을 제한하는 민사적 인센티브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
다. 내부통제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유
인화하는 정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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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는 그 대상기업이 금융기관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기업내부통제제도와 관
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그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인 준법감시인에 대한 연
구로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고,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그러하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
통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를 재분석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이론적 연구에 치중해 이루어져 왔고, 특히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양자 간의 관계를 병행하여 논의된 선행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물을 토대
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금융기관 종사
자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통하여 지
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의 핵심인 준법
감시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채용하
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문헌과 국내외 입법례에 관한 문헌
을 기초로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제도를 고찰함과 동시에 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채용하였다. 

다음으로 실증분석 연구로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
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실제 금융기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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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금융기관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식수준을 실증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관련하여, 먼저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감시인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방법 중의 하나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
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준법감시인의 직무권한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범위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업무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역할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제의 완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인 준법감시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내부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지위 및 보고체제 확립과, 기
업에서의 내부통제제도의 정립을 위한 준법감시기능의 효율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내부통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론
적 과제로는 

첫째,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상법상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
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상법상 법제화의 필요성.

둘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맞는 내부통
제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내
부통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에 관한 법제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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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포함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전체의 윤
리와 준법감시업무에 대해서 관련 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운영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
성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넷째,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업무를 준법감시인의 업무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지
위를 확보한 위험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법제화. 

다섯째, 준법감시인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보다는 간접적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
안을 위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실질화. 

여섯째,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인센티브로 유인화하는 정책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나타나는 기업의 공익적･
윤리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금융기관을 대상
으로 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준법감시인제도의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한정시
켰다는 점이다. 즉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공간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지역 
소재의 금융기관의 종사자들만을 실증조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금융기관과 종사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연
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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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실증
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순수한 학술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귀
하의 경험적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그 기초를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
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 제33조와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느끼시는 대로 답하여 주시면 됩니
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어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연 구 자: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황승호
                        (설문지 관련 문의: ☎010-0000-0000)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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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관된 방
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2.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법규를 잘 지키
는 편이다.
3. 우리 회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잘 지
키는 편이다.
4. 우리 회사는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편이다.

5. 우리 회사는 기업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편이다.

<다음 항목들은 귀 회사의 경영진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관여와 지지에 대한 사항
들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경영진은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원을 하고 있다.
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
서의 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3. 우리 회사 경영진은 영업실적 보다는 법규준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4. 우리 회사 경영진은 준법감시인이 부 당한 사례를 
보고할 경우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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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은 귀 회사에 대한 공적･자율기관의 협조･지원 및 규제에 대한 사항들
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 권한 및 책
임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 최근 귀 행(귀 사)의 준법감시인(또는 담당자)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나 제재에 대한 수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3.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가 예방위주의 조치
라기보다는 적발과 징계위주의 제재가 많은 편이다.
4. 금융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일관성 있고 명확한 법
률 시행령 및 규정 해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5. 금융감독당국이나 거래소 등으로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지침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빈번히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이유가 부정행위자
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약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항목들은 귀 회사 각 부서(임･직원)와의 협조 및 준법준수여부에 대한 사항들
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각 부서(직원)은 준법감시기준에 따라 
업무를 준수한다.
2. 우리 회사 각 부서(직원)은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나 윤리강령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
3. 직원들이 업무규정이나 준법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준법감시기능 및 내부통제구축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한다.
4. 직원들은 준법서약서 등 서명한 준법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199 -

<다음 항목들은 귀 회사의 준법감시인/부서의 독립성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각 질문
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준법감시부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
행한다.
2. 우리 회사 준법감시부서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
3. 우리 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준
법감시업무에 더욱 효과적이다.
4. 우리 회사 준법감시 업무처리 규정 및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다음 항목들은 귀 회사의 준법감시인(부서원)의 자질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각 질문
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부 직원은 업무에 대하
여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며, 능력과 자질이 있다.

2. 준법감시인의 자질에 따라 준법감시기능이 효과적
으로 운영될 것이다.

3. 준법감시부서의 부(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고예
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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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은 귀 회사의 준법감시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준법감시기능이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 도덕적 해
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 기업가치 제고에 많
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영업능력 향상이 이루어진
다고 생각한다.
4. 준법감시기능으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비용이 감
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О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근무기관은? ① 은  행   ② 증권회사   ③ 보험회사   

2.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 미만           ② 30세-35세 
③ 36세-39세          ④ 40세 이상

3.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준법감시부   ② 본점 부서   ③ 영업점  

4. 귀하의 재직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5. 귀하의 직위는? ① 부(점)장급 이상   ② 과(팀)장급   ③ 사 원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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